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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전문위원 손철우

I. 미국의 양형기 제도

1. 양형기 제 도입 경과

○ 미국에서는 1950년 와 1960년 에 걸쳐 형벌의 합리화와 일

성을 제고하고, 그 기  에서 양형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차 증가하게 됨

 이러한 노력은 Model Penal Code1), Model Sentencing Act, 

ABA Task Force on Sentencing Alternatives and Procedures, 

Brown Commission(National Commission on Reform of 

Federal Criminal Laws) 등으로 나타남

 특히 Brown Commission의 제안 에는 ① 범죄의 표 인 

분류와 등 화, ② 정당한 양형의 간략한 목록, ③ 경합범죄에 

한 형벌가 의 제한, ④ 항소심의 양형 기 제한 등이 주목을 

받았음

 다만 이 시기의 양형 개  움직임은 주로 형사실체법의 정비에 

이 맞추어져 있었고, 양형 원회나 양형기 은 고려되지 않

았음

○ 미국에서 양형기  도입에 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1970년에 

이르러 교육형주의  부정기형제도에 하여 거센 비 이 제기

1) 모델형법전(Model Penal Code)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을 회원으로 하는 미국 내 가장 권

위 있는 법률단체인 미국법률협회에서 미국 형법체계를 규격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함. 모

델형법전은 1962년경 최초로 제정된 이래 법률이론 및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회에 걸쳐 개정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7. 4. 9. 개정 초안이 작성됨. 모델형법전은 주(州) 형법의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많은 법원 판결에서 기존 규정을 해석하거나 형법 학설을 정립하면서 권

위 있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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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부터임

 미국은 1900년 를 지나면서 교육형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

러한 교육형주의는 부정기형제도2), 가석방제도와 결합함

 교육형주의는 범행의 원인은 범죄인마다 다르며, 따라서 형사사

법 차가 개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즉 범죄인은 치료

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 그 범죄인의 증상에 따라 처방 역시 달

라져야 한다는 것임3). 이에 따라 양형의 요소는 범행으로부터 

범죄인으로, 즉 어떤 범죄를 질 나 하는 것보다는 범죄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게 되었음4) 

 미국의 부정기형 제도는 연방  주(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

로 나타났는데, 가장 극단 인 형태는 법 은 유죄가 인정된 피

고인에 하여 구 형을 선고할지 여부만을 결정하고, 가석방 

심사를 통하여 법정형의 범  내에서 실제 복역기간이 정하여

지는 것인데 워싱턴주가 이에 해당함5). 이와 달리 선고형 단계

에서 형의 상한만을 결정하거나 는 하한과 상한을 결정하는 

주도 있었음 

○ 부정기형 제도에 하여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야기하고 양형

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었고, 실증 으로도 

교정 로그램은 재범 방지에 효과 없으므로 응보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함

○ 가석방제도에 하여도 가석방 결정이 원칙 내지 기  없이 이

2) 교육형주의의 이면에는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인에 대하여는 교화가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음. 결국 전통적인 부정기형제도에서는 교화 또는 격리를 

통한 범죄의 예방이 주된 형벌의 목적이었다고 할 것임{Richard S. Frase, "Punishment 

Purpose", Stanford Law Review(October 2005), p. 70 참조}

3) Frank O. Bowman, "The Failure of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 A Structural 

Analysis", Columbia Law Review(May 2005), p. 1321

4) Panel on Sentencing Research, Committee on Research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ational Research Council,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 Volume Ⅰ, National Academy Press(1983), p. 60

5)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Volume Ⅰ),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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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따라서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 이 제기되었음6) 

○ 결국 1970년 에 이르러 교육형주의는 그 기반을 상당한 정도

로 상실하게 되었는데, 1970년  반부터 1982년 사이에 메인

주를 시작으로 11개 주(州)에서 부분의 범죄인에 한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고, 17개 주에서 가석방 기 (parole guidelines)7)

과 같은 가석방 결정에 한 행정  원칙을 설정하 으며, 30개 

주 이상에서 특정 범죄에 하여 법정 하한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는 등 양형개 의 움직임이 나타남8)

○ 미국 연방 등에서 설정된 가석방기 은 양형기 에 한 논의로 

이어지는 역할을 함

 미국에서는 1972년경부터 미국 연방 가석방심사 원회에서 Don 

M. Gottfredson과 Leslie T. Wilkins가 제안한 과거 통계에 기

한 가석방 기 이 활용되기 시작하 고, Gottfredson과 Wilkins

는 1974년경부터 통계  기 을 양형에도 용하는 방향을 연

구함

 이른바 Gottfredson-Wilkins 모델은 이후 미국 역의 양형기  

설정 과정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Gottfredson-Wilkins 

모델의 기본 제는 법  등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결정 방식에 한 정보를 부여받게 

된다면 장래 결정을 내리는 기 으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임9) 

 다만 Gottfredson, Wilkins는 양형기 을 양형에 한 결정권자

의 재량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체계화하는 

6)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Volume Ⅰ), p 63

7) 미국 연방 가석방위원회에서는 1974년경 가석방 기준을 설정하였고, 그 후 몇 몇 주(州)에서 유사

한 방법으로 가석방 기준을 설정하였음

8)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Volume Ⅰ), p. 61

9) Panel on Sentencing Research, Committee on Research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ational Research Council,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 Volume Ⅱ, National Academy Press(1983),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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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인식하 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정기형법과 같이 

특정 형만이 부과되도록 하거나 양형기 에 하여 기속  효

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형량의 범 를 제시

하고 권고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음10)

○ 양형 원회에 의한 양형기  설립은 연방법원 사인 Marvin E. 

Frankel의 주장이 매 역할을 함

 Frankel 사는 1973년경 연방법원의 양형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어 극히 자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  

기구인 양형 원회에 의하여 설정되고 감독되는 양형기 에 의

하여 양형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함

 1975년경 Edward Kennedy 연방 상원의원은 Frankel 사가 주

장한 양형 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함

○ 한 구겐하임 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일 학교 교

수들이 심이 되어 진행된 연방 가석방  양형에 한 

Workshop은 양형기  도입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함

 이 워크 에서 교수들은, ① 양형기  설정과 공포를 책임지는 

연방 차원의 양형 원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② 법 이 양형기

을 따르지 않은 경우 양형이유를 의무 으로 설시하여야 하

며, ③ 항소심의 양형 심사를 강화하며11), ④ 가석방제도를 폐

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1970년  말부터 1980년   사이

에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워싱턴주, 로리다주에서 양형기

10)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Volume Ⅱ), p. 198

11)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항소심의 양형 심사 기능이 미약하였음. 그 이유는 우선 가석방 제도에 

있는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석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 법관이 부과한 선고형은 그다지 중

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임. 또한 유죄협상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양형에 대한 협상

(sentence bargain)까지 한 피고인의 경우 나중에 실제 부과된 선고형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투

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 물론 단순히 기소 협상만을 한 경우 법관의 양형 선택을 심하게 제약하

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범주 내에서 어떠한 선고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유죄협상을 하였다는 사실은 항소심의 양형심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었음{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Volume Ⅰ), p.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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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한 양형 원회가 설립되었고, 미국 연방 역시 1984

년경 「종합범죄통제법」의 일부로서「양형개 법」을 제정하여 

양형 원회를 설립함

○ 미네소타주는 1980. 5. 1. 미국에서 최 로 양형 원회가 설정한 

양형기 을 시행함

2. 양형기 제 도입 황

○ 재 미국 연방, 워싱턴 D.C.  20개주12)에서 양형 원회가 설

정한 양형기 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 50개주  양형기 제가 시행되는 주는 40%에 해당함

○ 몬테나주,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재 양형기  도입 여부를 검

토 인 주(州)도 있고, 뉴욕주, 텍사스주, 메인주, 네바다주와 같

이 양형기  도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형기 을 도입하지 않

기로 결정한 주(州)도 있음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커네티컷주, 뉴 지주에서는 항구

인 양형 원회의 설치 여부가 논의 에 있음13)

○ 루이주애나주, 로리다주의 경우 양형기 을 도입하 다가 이

를 폐지함

3. 양형기 의 효력

○ 양형기 은 이를 용하는 법 에 한 기속력을 기 으로 권고

/자발  양형기 (advisory/voluntary sentencing guideline)과 

추정  양형기 (presumptive sentencing guideline)으로 구분할 

12) 알라바마주, 아칸소주, 메릴랜드주, 미주리주, 버지니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위스콘신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델라웨어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미시건주, 오레건

주, 오하이오주, 워싱턴주, 캔자스주, 테네시주, 펜실베니아주 등임

13) The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 Sentencing, Tentative Draft No.1(April 

9, 2007)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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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14) 

○ 권고 /자발  양형기 제하에서는 법 이 양형기 에서 제시하

고 있는 형종  형량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며, 양형기

 수 여부가 항소 사유가 되지 않음

◈ 권고  양형기  도입 황 ◈

● 알라바마주, 아칸소주, 메릴랜드주, 미주리주, 버지니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오클라호마주, 스콘신주, 유타주 등 9개주

● 미국 연방  워싱턴 D.C.

 미국 연방의 경우 기속  양형기 (mandatory sentencing 

guideline)15)을 도입하 으나, 미국 연방 법원은 2005. 1. 12. 

선고된 U. S. v. Booker 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양형기 을 강

제로 따르도록 한 조항{18 U.S.C. § 3553(b)(1), §3742(e)}에 하

여 헌이라고 단함으로써 그 효력을 권고 인 것으로 바꾸

었음16) 

○ 반면 추정  양형기 제하에서는 법 은 양형기 에서 제시한 

추정  형량(presumptive sentences)을 원칙 으로 따라야 하고, 

특별한 가 요소나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외 으로 이탈

이 허용됨. 한 이탈의 경우 부분 이탈의 근거를 결 이유

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원칙 으로 양형기  수 여부

14) 모든 양형기준이 권고적/자발적 양형기준 또는 추정적 양형기준으로 2분되기 보다는 그 중간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제 하에 복합적 양형기준(hybrid sentencing guideline)의 개념을 

주장하고 복합적 양형기준의 예로 펜실베니아주 양형기준을 드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복합적 양형

기준의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의 구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

15) 미국 주(州)의 경우 추정적 양형기준을 취하더라도 대부분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양형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과 차이가 있으므로 연방의 종전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기속적 양형기준’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였음. 미국법률협회에서도 ‘추정적 양형기준’과 ‘기속적 양

형기준’은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전제로 모델형법전 양형편 초안을 작성함(The American Law 

Institute, 앞의 책, p. 161 참조)

16)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2007. 12. 10. 선고된 Kimbrough 

v. U.S. (2007)에서도 재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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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소 사유가 되고 있음

◈ 추정  양형기  도입 황 ◈

● 노스캐롤라이나주, 델라웨어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미시건주, 오 건주, 오하이오주, 워싱턴주, 캔자스주, 테네시주, 

펜실베니아주 등 11개주

 추정  양형기 제를 채택하면서도 항소심의 기 이 하거

나(펜실베니아주), 양형기  자체가 매우 느슨하거나(테네시주), 

결에 따라 항소가 지되는 외를 인정하는(오하이오주) 등 

실질 으로 항소심 심사를 약화시킨 주(州)가 많음  

 로리다주는 1983년경 추정  양형기 을 도입하 으나 1998

년경 형사처벌법(Criminal Punishment Code)을 제정하면서 양

형 원회의 양형기 을 폐지하고 입법에 의하여 양형기 을 규

정함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재 양형 원회가 설정한 양형기 을 입

법화하는 작업을 추진 에 있음

4. 양형기 의 설정방식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양형기 을 설정한 경우 부분 죄에 하여만 양형기 을 

설정하고 있음

 알라바마주의 경우 죄 발생건수의 87%에 해당하는 26개 

죄에 하여만 양형기 을 설정함

○ 다만 미국 연방과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델라웨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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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매사 세츠주, 유타주, 미시건주 등 7개주에서는 경

죄에 하여도 양형기 을 설정함17) 

○ 미국법률 회에서는 원칙 으로 죄  경죄 체에 하여 

양형기 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① 

기소가 드물게 이루어지는 범죄, ② 범행의 개념이 범 하여 

합리 인 양형기 의 설정이 어려운 범죄, ③ 양형기 에 포함

시키더라도 별다른 효용성이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에 

하여는 양형 원회에서 양형기 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18)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미국 연방, 매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등은 양형기  설정 

상 범죄 체에 통일 으로 용되는 이른바 종합 ․망라  

양형기 을 일시에 설정함

○ 그러나 일시에 상 범죄 체에 한 양형기 을 설정하면서

도 종합 ․망라  양형기 제를 택하지 않고, 범죄유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인 양형기 을 설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버지니아주, 알라바마주, 미주리주, 매릴랜드주 등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 양형기 을 설정함

 아칸소주, 미시건주 등의 경우에는 범죄 등 별로 양형기 을 

설정함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죄와 경죄로, 워싱턴 D.C.와 워싱

턴주의 경우 일반 죄와 마약류 죄로, 미네소타주의 경우 

일반 죄와 성범죄로 구분한 후 각각에 한 양형기 을 별도

17) 다만 유타주는 경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미시건주는 1년 이상의 구금

형의 선고가 가능한 경죄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임

18) 미국 모델형법전 양형편 article 6B.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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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함

 유타주, 워싱턴주의 경우 소년범에 하여 별도의 양형기 을 

만들었음

○ 한편 스콘신주의 경우 죄  제1  강간죄 등 11개 범죄에 

하여만 양형기 을 설정하 고 각 범죄마다 서로 다른 작업

지를 이용하여 책임의 정도(보통, 가 , 감경)와 험성(보통, 높

음, 낮음)을 평가하여 양형기 을 용하도록 함으로써 진

으로 양형기 을 설정하고 있음

다. 양형기준 설정의 접근방식

○ 양형기  설정의 근방식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음

 기술  근방식(descriptive approach) : 양형실무에 한 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형화 시켜 양형기

에 반

 규범  근방식(prescriptive approach) : 정책  논 과 양형 

철학에 한 연구에 기 하여 양형정책을 계획 으로 발 시켜 

나아가고 이러한 양형정책을 양형기 에 반

○ 버지니아주, 유타주, 워싱턴 D.C. 등은 기술  근방식을 택함

 워싱턴 D.C.의 경우 미래의 양형을 과거 양형실무의 간 정도

의 역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과거  재의 양형실무를 

근본 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양형편차를 일 수 있다는 

 등을 고려하여 기술  근방식을 택함

 버지니아주는 최근 5년간의 양형사례를 바탕으로 양형기 을 

작성한 후 매 1년마다 개정을 하되 가장 오래된 1년치의 양형

례는 그 자료에서 제외함

○ 상당수의 주에서는 양 근방식을 충함

 를 들어 미국 알라바마주의 경우 원칙 으로 기술  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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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서도 형사 정책  측면에서 비폭력범죄인 재산범죄

나 마약범죄에 하여는 과거 형량을 약간 하향조정하고, 폭력

범죄인 인범죄에 하여는 과거 형량을 약간 상향 조정함

라.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 방식

○ 미국 연방  각 주의 양형기 에서는 체로 범죄의 성과 

범죄 력을 가장 요한 양형인자로 제하면서 이를 계량화하

여 일정한 기 에 따라 등 을 부여함

○ 그러나 범죄의 성, 범죄 력 이외의 가  양형인자, 감경

 양형인자에 해서까지 수량화 내지 계량화하 는가에 하

여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미국 연방, 알라바마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는 개별  양형

인자를 수량화하여 양형에 미치는 정도를 구체화하 고 따라서 

개별  양형인자에 따른 등  조정 는 수 합산 등을 통하

여 양형기 을 용하도록 함

 미네소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미주리주, 유타주, 워싱턴 D.C. 

등의 경우에는 개별  양형인자를 가  양형인자와 감경  

양형인자로만 구분하여 법 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스콘신주 역시 범행의 성과 재범의 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양형인자만을 제시함

 미국법률 회에서도 추정  형량(presumptive sentences)을 제

시한 후 한정 이지 않은 가  양형인자와 감경  양형인자

를 열거하는 방식의 양형기 을 제시함19)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에는 가  양형인자 는 감경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추정  형량을 벗어나는 경우 그 이탈

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그러한 

19) 미국 모델형법전 양형편 article 6B.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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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차 두고 있지 아니함

마. 범죄전력과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 방식

○ 미국 연방과 부분의 주(州)에서는 양형실무에 한 통계  분

석 결과 범행의 성과 범죄 력이 가장 요한 2가지 양형 

요소라는 평가를 내림20)

○ 이에 따라 격자식 양형기 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의 주에서

는 범죄 력이 책임  방 역에서 미치는 향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범죄의 성과 함께 양형 결정에 가장 요한 

요소가 되도록 양형기 을 설정함 

○ 알라바마주, 버지니아주의 경우 재범 측 모델을 도입하여 범죄

력이 책임 단계와 방 단계에서 모두 향을 미치되 그 

향의 정도에 차등이 있도록 양형기 을 설정하 고, 이는 결과

으로 책임과 방 역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효과를 가져 

왔음

○ 미국법률 회에서는 범죄 력의 양형에 한 반 과 련하여, 

양형 원회가 ① 추정  양형 결정의 요소로 규정하는 방안, ② 

이탈을 한 가  양형인자로 규정하는 방안, ③ 양형기 상 

다른 추정  규정이나 권고  규정의 한 요소로 규정하는 방안 

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 한 재량을 부여함{미국 모델형법

 양형편 article 6B.07(1) 문}. 나아가 미국법률 회에서는 

범죄유형별로 범죄 력의 양형에 한 반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미국 모델형법  양형편 

article 6B.07(2) 후문}21)

20) Research on Sentencing : The Search for Reform(Volume Ⅰ), p. 83

21) The American Law Institute, 앞의 책, pp. 231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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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 최

미국 연방 6개월 360개월

미네소타주 5개월 134개월

워싱턴 D.C. 11개월 360개월

펜실베니아주 10개월 불분명

노스캐롤라이나주 1개월 96개월

아칸소주 9.6개월 78개월

델라웨어주 6개월 3년

미시건주 1개월 235개월

매사추세츠주 10개월 102개월

알라바마주 10개월 864개월

매릴랜드주 6개월 25년

워싱턴주 2개월 137개월

바. 양형기준상 형량의 범위

○ 양형기 에서 규정하는 형량의 범 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연방을 비롯하여 12개 양형기 의 유기징역형에 

한 형량범 에서 나타난 최소구간과 최 구간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음(보다 상세한 형량 범 는 별지2 참조) 

      ◈ 양형기 상 형량의 범  ◈

○ 미국 연방, 미네소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델라웨어주, 미시건

주, 매릴랜드주, 워싱턴주는 양형기 상 형량 범 가 비교  좁

고, 워싱턴 D.C. 펜실베니아주, 아칸소주, 매사추세츠주, 알라바

마주는 양형기 상 형량범 가 비교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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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양형에 있어서 법 의 재량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한지에 한 정책  결정이 반 된 것으로 체로 양형

기 의 기속력이 높은 추정  양형기 을 도입한 경우 형량의 

범 가 좁게 나타남 

사. 형종 및 형량의 제시 방식

○ 최 로 양형기 을 도입한 미네소타주에서는 범죄등 을 수직

축, 범죄 력을 수평축으로 한 격자식 양형기 을 마련하 는

데, 격자식 양형기 은 수직축과 수평축이 만나는 지 에서 형

종  형량을 함께 제시함

 미네소타주의 향으로 미국 연방, 워싱턴 D.C.를 비롯하여 펜

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미시건주, 매사추세츠

주, 워싱턴주, 유타주 등 많은 주(州)에서 격자식 양형기 을 

도입함

○ 격자식 구조가 아니면서도 양형기 에서 형종  형량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델라웨어주, 오하이오주의 경우 범죄등 만을 분류하여 서술식

과 유사한 양형기 을 설정하 는데 양형기 에서 형종  형

량을 함께 제시함

 스콘신주의 경우 작업지를 이용하여 작업표에 나열된 양형인

자에 한 가 , 감경 등의 평가를 통하여 양형기 이 용되

는데(양형인자가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음) 양형기 에서 형종 

 형량을 함께 제시함

○ 한편 알라바마주, 버지니아주는 작업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

에 따라 개별 양형인자에 부여된 수를 합산하는 형태의 양형

기 을 설정하 는데, 형종 작업지와 형량 작업지를 구별함으로

써 형종 제시 양형기 과 형량 제시 양형기 으로 이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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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형량의 차이

○ 미국 연방  각 주(州)의 양형기 은 각각의 고유한 사회 ․

역사 ․경제  배경, 문화, 가치  등을 반 하게 되므로 유사

한 범죄에 하여도 양형기 에서 규정하는 형량의 차이가 상

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22개에 이르는 양형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  범죄에 

한 형량을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나 일단 1996년도에 조

사된 미국 연방과 델라웨어주 등 6개주 양형기 에 나타난 형

량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양형기 상 형량 차이22) ◈

22) Brian J. Ostrom, et. al, "Sentencing Digest - Examining Current Sentencing Issues and 

Policie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199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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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 성/ 

부당한 

양형편차 

감소

사법부 

재량

유지

행

비례성

항소심 

양형

심사

양형의 

명확한 

기

양형기 에 

한 

높은 

수

제한된 

자원의 

효율

활용

간  

제재의  

한 

활용

폭력 ․

상습  

범죄자 

격리

아칸소 ○ ○ ○ ○ ○

5. 미국 연방  각 주(州) 양형기 에 한 평가

○ 미국 연방  각 주(州)의 양형기 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고,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특유한 법률제도, 양형문제 등이 반

된 것이므로 객 으로 비교․평가하기 용이하지 않음

○ 다만 미국 양형기 을 우리나라 양형기  설정을 한 기 자료

로 활용하기 해서는 외국의 양형기 에 하여 구체 인 평가

기 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으로 워싱턴 D.C. 양형자문 원회의 경우 2002년경 양형

기 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면서 양형기 의 목 에서 도출된, 

① 일 성  부당한 양형편차의 감소, ② 한 사법부 재량

의 유지, ③ 행 비례성, ④ 항소심 심사를 통한 개별 결의 책

임 강화, ⑤ 양형에 한 명확한 기 , ⑥ 양형기 에 한 높은 

수, ⑦ 제한된 교정 능력과 자원의 한 활용, ⑧ 간  제

재의 공정하고 효율 인 사용, ⑨ 폭력 이고 상습 인 범죄자

의 격리라는 9가지 평가기 을 정한 후 미국 연방  각 주(州) 

양형제도에 하여 평가를 진행하 음

○ 그  당시 양형기 이 설정된 상태에 있었던 미국 연방  주

(州)에 한 평가결과23)만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음 

◈ 양형기 에 한 평가24) ◈

23)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워싱턴 D.C.(2004년 양형기준 도입)를 비롯하여 위스콘신주

(2002년 양형기준 도입), 알라바마주(2006년 양형기준 도입)는 제외함 

24)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Annual Repo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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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 성/ 

부당한 

양형편차 

감소

사법부 

재량

유지

행

비례성

항소심 

양형

심사

양형의 

명확한 

기

양형기 에 

한 

높은 

수

제한된 

자원의 

효율

활용

간  

제재의  

한 

활용

폭력 ․

상습  

범죄자 

격리

델라웨어 ○ ○ ○ ○ ○ ○ ○

캔자스 ○ ○ ○ ○ ○ ○ ○ ○

매릴랜드 ○ ○ ○

메사 세츠 ○ ○ ○ ○

미시건 ○ ○ ○ ○ ○

미네소타 ○ ○ ○ ○ ○ ○

미주리 ○ ○ ○ ○

노스
캐롤라이나

○ ○ ○ ○ ○ ○ ○ ○

오하이오 ○ ○ ○ ○ ○ ○

오클라호마 ○

오 건 ○ ○ ○ ○ ○ ○ ○

펜실베니아 ○ ○ ○ ○ ○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테네시 ○

유타 ○ ○ ○ ○ ○

연방 ○ ○ ○ ○ ○ ○

버지니아 ○ ○ ○ ○ ○

워싱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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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의 양형기 제도

1. 양형기 제 도입 경과25)

가. 항소법원의 양형기준판결

○ 항소법원은 1970년 부터 특정 범죄의 양형에 한 선례가 되

는 양형기 결(sentencing guideline judgment)을 하여 왔음

○ 범죄유형별로 양형범 (sentencing bracket)를 정하거나 기 형

(starting point)을 제시하고, 가 사유와 감경사유를 시함

○ 다만, 양형기 결은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 죄사건(기소범

죄 는 선택가능범죄  형이 선고되는 사건)만을 상으로 

하여 그 상이 넓지 않음

나. 치안판사협회(Magistrates' Association)의 양형기준

○ 국 형사사건의 부분은 치안법원에서 취 하게 되는데 아래

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 의 필요성이 제기됨

 치안 사는 부분 비법률가이고, 연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

안만 비상근으로 재 업무를 담당하므로 양형편차의 문제가 발

생할 소지가 상존함

 항소법원의 양형기  결은 치안법원 사건을 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양형기  결을 통하여 양형편차를 해소할 수 없음

○ 치안 사 회는 항소심인 형사법원의 결을 분석하여 치안

사가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 을 작성함

Appendix A p.4. 워싱턴 D.C. 양형자문위원회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추정적 양형기준을 채

택한 주(州) 중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자발적 양형기준을 채택한 주(州) 중에서는 델라웨어주, 

복합적 양형기준을 채택한 주(州) 중에서는 펜실베니아주가 보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3개주에 대하여는 위 3개주 판사, 검사 등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가로 연구를 진행함

25) 이 부분은 김현석, 이재권, “영국 양형제도”, 해외양형제도자료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2007

년), pp. 8∼18을 주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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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으로 음주운 의 양형기 표는 아래와 같음

    ※ 양형기 표상 벌 형의 양형기 은 A, B, C 등 3가지로 구분됨

    ※ 피고인의 주당 순수입(weekly take home pay)의 50%에 상당하는 벌  

       은 A, 100%에 상당하는 벌 은 B, 150%에 상당하는 벌 은 C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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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형자문단(Sentencing Advisory Panel)

○ 항소법원의 양형기 결은 1998년 범죄 치안방해에 한법률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이 제정되어 제도화되었고, 항

소법원을 자문하기 한 독립된 자문기구로서 양형자문단이 신

설되었음

 양형자문단은 항소법원에 모두 12개의 양형기 에 한 자문의

견을 개진하 는데,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항소법원에 의하여 

채택되었음

○ 2004년 양형 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양형자문단이 양형 원

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하 음

라. 양형기준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설립

○ 항소법원과 양형자문단에 의한 양형기 의 설정에는 한계가 나

타남

 항소법원의 양형기  결은 특정 사건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

만 선고됨

 양형자문단은 일반 인 양형기 에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

음

○ 한 항소법원의 양형 결과 련하여 양형정책을 둘러싸고 법

원과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 긴장과 갈등 계가 일정 부분 

존재하 음26) 

○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경 양형 개 에 하여 제출된 두 가지 

보고서는 요한 매 역할을 하 음

○ 먼  2001년 7월경에는 잉 랜드와 웨일즈의 형벌구조에 한 

연구보고서인 “Making Punishment Work”, 이른바 “Halliday 

26) 김한균,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형사정책

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권 제91호,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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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가 발간되었음

 이 보고서  양형기 과 련한 부분을 보면, 먼  개별 사건

에는 수많은 변수가 련되어 있어서 어떠한 법률이나 기 도 

그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 의 재량은 일정 

정도 불가피하지만 양형의 일 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해서

는 양형재량은 양형에 한 일반원칙과 이 원칙의 개별 사건에 

한 용을 포 하는 기 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한 독립 인 사법기구가 양형기 을 설정, 감독, 개정하는 책

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사법기구의 구성 형태에 

하여는 항소법원과 독립되어 있으나 법 이 주도하면서 학자

와 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를 제안함27) 

○ 다음으로 2001. 9.경에는 잉 랜드와 웨일즈 형사법원 실무를 

분석하고 그 개  방안을 연구한 “Review of the Criminal 

Courts of England and Wales", 이른바 ”Auld Review"가 제출

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양형제도의 개선과 련하여 양형데

이터베이스 구축  공개를 제안함28)

○ 국 내무부에서는  2개의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을 기 로 

형사제도에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2년 7월경 “Justice 

for All"이라는 백서를 발간하 는데 형사 차에 하여는 

”Auld Review"에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양형제도에 

하여는 “Halliday Report"에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여 양형 원

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함

○ 그 후 국 정부는 ”Justice for All"에서 제시된 방안을 내용으

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여 2003년경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이 제정되었고,  법률에 근거하여 양형기  

27) 조국,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양형제도연구위원회 결과보고(Ⅱ), 법원행정처(2004), pp. 33∼34

28) 조국, 앞의 글,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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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변경 임무를 담당하는 양형기 원회가 탄생함

2. 양형기 원회의 양형기

가. 양형기준의 설정 과정

○ 국 양형기 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차를 통하여 양형기

을 설정함29)

 ▶ 1단계 : 양형기 의 주제 선정 

 양형기 원회가 자체 으로 양형과 련한 특정사안에 

한 기 제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양형자문단 는 내무성 

장 의 제안이 있는 경우 주제가 선정됨

 ▶ 2단계 : 자문요청

 양형자문단에 설정하고자 하는 양형기 에 한 자문 요청

 다만 통상 인 자문 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 한 사안이라

고 단하는 경우는 외 

 ▶ 3단계 : 양형자문단의 연구

 양형자문단은 련 기   단체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

하여 연구를 진행

 자문의견서(consultation paper) 안을 작성하여 통상 12주 

동안 의견 청취 

 ▶ 4단계 : 자문의견서 송부

 양형자문단이 조회된 의견을 반 한 최종 자문의견서를 양형

기 원회 제출

 ▶ 5단계 : 양형기  안 작성

 양형기 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양형기 안 작성

 양형자문단 의장과 교정행정청장이 심의에 참여함  

29) 김한균, 앞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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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양형기

2004. 12. 16. 우선  고려 원칙 - 범죄의 성

2004. 12. 16. 
2003년 형사사법법에 의한 새로운 형벌제도에 

한 양형기

2004. 12. 16. 유죄 답변을 이유로 한 형벌 감경의 기

2005. 11. 28. 고살(과실치사)에 한 양형기

2006. 7. 25. 강도죄에 한 양형기

2006. 12. 7. 보호명령에 반에 한 양형기

2006. 12. 7. 우선  고려 원칙 - 가정 폭력

2007. 4. 30. 2003년 성범죄법에 한 양형기

2007. 7. 20. 유죄 답변을 이유로 한 형벌 감경 기  개정

 ▶ 6단계 : 양형기  안에 한 의

 내무성장 , 하원 내무법무상임 원회  련기 과 의

 ▶ 7단계 : 양형기  안 공개  의견 수렴

 양형기  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2개월 동안 의견을 청

취

 ▶ 8단계 : 양형기  확정  공표

 최종 인 양형기 을 확정하여 공표

나. 양형기준의 내용

○ 2007. 10. 재까지 양형기 원회가 제정한 양형기 은 아래

와 같음

◈ 국 양형기 원회의 양형기  ◈

○  양형기   강도죄에 한 양형기 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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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유형
기 형

(starting point)

형량범

(sentencing 

range)

박하거나 최소한의 폭력을 사

용하고 재물을 취득

12월 

징역(custody)
3년 징역까지 

박의 수단으로 무기가 사용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

는 폭력 행사

4년 징역 2-7년 징역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폭력

으로 피해자에게 한 상해 야기
8년 징역 7-12년 징역

추가 인 가 사유 추가 인 감경사유

1. 공범이 있는 경우

2. 공범  주모자인 경우

3. 피해자의 감  는 추가  고통

4. 미리 계획된 범죄

5. 변장을 함

6. 야간 범행

7. 취약한 피해자를 목표로 삼은 경우

8. 거액의 돈 는 귀 품을 목표로 

삼음 

9. 사용되지 않았지만 무기를 소지

1. 우발  범행

2.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취득한 재물을 자발 으로 

반환한 경우

4. 반성함이 명백한 경우

5. 경찰에 력한 경우 

 강도죄를 ① 노상강도, ② 소 포에 한 강도, ③ 다소 덜 계

획 인 상업  장소에서의 강도, ④ 육체  폭력을 행사한 가정

강도, ⑤ 직업 으로 계획된 상업  장소에서의 강도로 구분함

 ① 내지 ③ 강도는 사용된 폭력, 피해자가 입은 부상 등을 기

으로 성을 3단계로 나  후 각 단계마다 기 형량과 양

형범 를 정하 고, ④, ⑤ 강도에 하여는 항소법원의 양형기

결이 용되도록 하 음

 국 양형기 원회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다르게 취 하여 양

형기 을 마련하 는데 이를 구체 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

(1) 성인범에 대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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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유형
기 형

(starting point)

형량범

(sentencing 

range)

박하거나 최소한의 폭력을 사

용하고 재물을 취득
사회내 처우

사회내 처우 - 12월 

구 (detention) 

 

교육명령(training 

order) 

박의 수단으로 무기가 사용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

는 폭력 행사

3년 구 1-6년 구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폭력
으로 피해자에게 한 상해 야기

7년 구 6-10년 구

추가 인 가 사유 추가 인 감경사유

1. 공범이 있는 경우

2. 공범  주모자인 경우

3. 피해자의 감  는 추가  고통

4. 미리 계획된 범죄

5. 변장을 함

6. 야간 범행

7. 취약한 피해자를 목표로 삼음

8. 거액의 돈 는 귀 품을 목표로 

삼은 경우 

9. 사용되지 않았지만 무기를 소지

1. 우발  범행

2.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취득한 재물을 자발 으로 

반환한 경우

4. 반성함이 명백한 경우

5. 경찰에 력한 경우 

6. 범인의 나이

7. 범인의 미성숙도

8. 동료 집단의 압력

(2) 소년범에 대한 양형기준

다. 양형기준의 효력

○ 련 법률에서는 모든 법원은 양형에 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

어서 권한 상과 련이 있는 양형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만 규정하여 권고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음

○ 즉 사는 양형기 결과 마찬가지로 양형기 에 하여도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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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연방식 양형기 과 국식 양형기 의 비교

1. 종합

○ 미국 연방식 양형기 과 국식 양형기 은 미법계 국가에서 

독립 ․항구  조직인 양형 원회에 의하여 설정되었다는 공통

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가. 종합적․망라적 vs. 개별적․점진적

○ 미국 연방은 양형기  설정 상 범죄인 죄  경죄 체에 

통일 으로 용되는 양형기 을 일시에 설정함

○ 국은 개별 범죄별 는 양형 련 주제별로 진 으로 양형

기 을 설정하고 있음

나. 개별 양형인자의 수량화 vs. 개별 양형인자의 비수량화 

○ 미국 연방은 범죄의 성에 비례하여 세부 으로 범죄등 을 

나 었고, 범죄 력도 수화하 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가  

양형인자, 감경  양형인자까지 수량화함

 따라서 미국 연방의 경우 법 은 양형기 에서 제시한 양형인

자를 확정하게 되면 양형기 에서 부여한 가 치에 따라 범죄

등 을 1등  상향, 2등  하향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함

○ 반면 국은 양형기  설정 상 범죄의 기 형을 정한 후 가

 양형인자와 감경  양형인자를 열거할 뿐 개별 양형인자

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양형인자별 양형에 한 상 계 등을 

별도로 수량화하지 아니함

 따라서 국의 경우 법 은 양형기 에서 제시한 양형인자를 

확정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어느 정도로 반 할 것인가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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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량을 갖게 됨

다. 형량의 범위 

○ 국은 아직 강도죄, 고살죄, 성범죄에 하여만 양형기 이 설

정된 상태여서 미국 연방의 양형기 과 형량 범 를 충분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강도죄에 한 형량의 범 를 살펴

보면 국은 가장 기본 인 강도 범행의 유형에서 형량 범 를 

12개월∼3년으로 정한 반면, 미국 연방은 33개월∼41개월30)로 

정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근본 으로는 법 의 양형재량에 한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됨

라. 관련 행위의 반영

○ 미국 연방 양형기 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 이외에도 공범의 범

행,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하나의 거래 는 계획 하에 진행된 

기소되지 않거나 심지어 무죄가 선고된 행 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함31)

○ 국 양형기 은 유죄가 선고된 범행만을 기 으로 양형을 하

도록 함 

마. 범죄전력의 반영

○ 미국 연방은 범죄 력을 다른 가  양형인자, 감경  양형인

자와 구별하여 별도로 수량화한 후 이를 양형기 에 반 함으

로써 양형 결정 과정에서 범죄의 성과 함께 가장 요한 

30) 미국 연방 양형기준상 강도죄의 기본 범죄등급은 20등급임

31) 미국법률협회에서는 미국 연방의 입장과는 달리 관련 행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미국 모델형법전 양형편 article 6B.0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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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가 되도록 하 음

○ 국의 경우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 

의하여 범죄 력이 형을 가 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 으

로 규정하고는 있으나32) 이를 계량화하지 아니하 고, 미국 연

방과 비교하여 범죄 력이 양형에 미치는 향력이 상 으로 

음

바. 격자식 vs. 서술식

○ 미국 연방은 범죄의 성과 범죄 력을 양축으로 한 격자식 

양형기 표를 채택하여 양축이 만나는 지 에서 형종  형량

의 범 를 제시하고 있음

○ 이와 달리 국은 개별 범죄에 한 기 형, 양형의 범   고

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를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함

사. 양형기준과 항소심의 관계

○ 미국 연방은 양형기 결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 고, 항소심

에서 개별 사건에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이루어

진 경우 양형의 당부를 단함으로써 양형에 한 지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연방 양형기 의 효력을 권고 인 것으로 바꾼 Booker 결 

이후 양형기 이 항소심의 양형 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하여 견해가 립하 음

 즉 올바른 용을 통하여 양형기  내 양형이 이루어진 경우 

32) 영국 2003년 형사사법법 제143조제2항에서는 법원이 1회 또는 그 이상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에 

의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특히 (1) 전과 범죄의 성격과 당해 범죄의 관련성, (2) 이

전 전과와 당해 범행 사이의 경과 시간을 검토해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전과를 당해 

범죄에 대한 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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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이 추정되는지에 하여 연방 항소심의 입장은 정  

입장과 부정 인 입장으로 나 어져 례가 통일되지 아니함

 연방 법원은 2007. 6. 21. 사가 연방 양형기 상 형량의 최

하한을 선고하 으나, 상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 수용상 어려

움, 군 경력 등을 이유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제1심이 올바르게 양형기 을 용하고 그 제

시된 형량 범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형의 합리

성은 추정되며, 상고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18 U.S.C. 

§3553(a)의 견지에서 양형기  내에서 이루어진 양형이 부당하

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켰음

(Rita v. U.S. 127S.Ct. 2456)

 다만  결에서는 합리성 추정은 항소심에서만 용되는 것

이므로 양형을 하는 제1심법원이 검사 는 피고인측에서 양형

기 이 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변론이 타당한지를 단하는 

기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시하여 양형기 의 권고  

성격을 분명하게 함 

○ 국은 1970년 부터 특정 범죄의 양형에 한 선례가 되는 양

형기 결을 선고하고 있고, 양형기 과 함께 양형의 지도기능

을 수행함

 양형기 과 항소심 양형기  결이 병존하는 국의 경우 형

사사법법 부칙 제38조에 의하여 종래 항소심에 의하여 선고된 

양형기 결의 효력은 그 로 유지하면서도 양형 원회가 양

형기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양형기 결이 체

되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충돌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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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식 양형기 의 장단

가. 장점

○ 범죄등 을 세분화하고, 양형인자를 수량화하며, 법 의 양형재

량을 축소함으로써 양형편차를 보다 효과 으로 해소할 수 있

고, 양형에 한 측 가능성을 높임

○ 양형에서의 책임비례원칙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양형기 이 일시에 설정되고 하나의 양형기 표로 상 범죄 

체에 용되도록 함으로써 양형기 의 통일성과 일 성을 유

지하고, 양형개 을 신속하게 진행함

○ 최  양형기 을 설정하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일단 기 이 확립되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신설되더라도 

한 등  부여를 통하여 해당 범죄에 한 양형기 이 쉽게 

마련됨

나. 단점

○ 양형인자의 수량화 과정에서 다양한 양형인자를 충분하게 반

하지 못하여 구체  타당성이 결여된 양형이 도출될 수 있음 

○ 법원간 양형이탈률의 차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고, 법원별/지역별 양형편차의 해소 효과는 크지 않

음33)

○ 법 의 양형기 에 한 수가 그다지 높지 않음

 수사 조를 이유로 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하향 이탈까지 포함

하게 되면 이탈율은 약 40%에 이름

 수사 조 이외의 사유로 하한을 이탈한 비율이 1998년에는 

33) Bowman, 앞의 글, pp. 1326-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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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으나 2001년에는 18.3%로 증가34)

○ 양형기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인뿐 아니라 법률 문

가도 용하기 쉽지 않음

○ 사법자원의 효율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양형심리에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됨

 양형기  용 자체가 정하 는지를 둘러싼 항소가 증가

○ 사의 양형 재량이 감소된 신 리 바기닝과 결합하여 양형 

재량이 검사에게 폭 이 되었고, 보호 찰 의 권한도 강화

○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하여35) 종종 이를 우회하는 양형이 이

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방  기능을 다하지 못함36)

 다소 경한 형이라고 하더라도 일 되게 용되는 경우에는 일

되지 않게 용되는 보다 엄격한 형보다 하  효과가 더 

크다고 함

○ 양형기 이 무 기계 이며 법 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하

여  양형기 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도

록 함37)

 복잡한 격자와 그 격자의 상향 는 하향을 합리화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자들과 마치 출신청에서의 수화와 유사하게 

형을 산출 

34) 최석윤,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 양형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자료집(2007. 11.), 각

주 19

35) 집행유예 비율은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1984년에는 48%였으나 2002년에는 9.1%에 불과하

고, 구금형의 평균 형량은 1984년에는 24개월이었으나 1990년에는 46개월, 1993년에는 66.9개월

로 증가함. 그 결과 수용인원도 1980년에는 24,363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63,528명으로 무려 

6.7배 증가함{박홍우, “미국 연방 및 주의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평가”,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

도 Ⅳ, 사법연구지원재단(2006. 12.), p. 129}

36) Michael Tonry, "The Functions of Sentencing and Sentencing Reform", Stanford Law 

Review(October 2005), p. 56 

37) Tonry, 앞의 글,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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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식 양형기 의 장단

가. 장점

○ 개별 범죄에 한 가 , 감경 인자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양형

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형실무에 보다 부합함

○ 양형실무에 문제 이 있거나 정형 인 범죄부터 근하여 개별

 양형기 을 정립할 수 있고 그 보완이 용이함

○ 피고인의 개인  특성, 개별 범죄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 한 

양형의 개별화가 가능하고 구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나. 단점

○ 진 으로 개별  양형기 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 되

지 않은 양형기 이 설정될 수 있음

○ 모든 범죄에 한 양형기 이 설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따라서 양형개 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

 특히 국 양형기 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양형기 의 설정 

과정에서 양형자문단의 의견 조회와 련기  등의 의견 수렴 

차로 인하여 양형기  설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양형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상 으로 고, 양형의 측 

가능성 역시 그다지 제고되지 않음

○ 양형기 이 서술식이어서 단시간에 내용을 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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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 양형기 제의 시사

1. 다양한 양형기  설정방식의 취사선택

○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미국 연방식 양형기 에 한 소개가 이

루어져 학계  실무에서도 체로 연방식 양형기 을 기본 모

델로 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하 음

○ 그러나 재 국, 미국 연방, 워싱턴 D.C.  미국 20개주에서 

양형기 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양형

기 은 양형기  도입 당시 양형의 문제 , 법률체계의 특성 등

을 반 하여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양형기 을 설정함에 있어서 외국 양형기  설

정 사례를 많이 참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특정한 방식의 

양형기 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

라 시야의 폭을 넓 서 다양한 양형기  설정방식을 살펴보고 

그  우리의 실에 가장 합하고 양형기 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효과 인 요소들을 받아들여야 함

○ 이를 해서는 구체 인 평가기 을 바탕으로 외국의 양형제도

를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미 소개한 워싱턴 D.C. 양형자문 원

회의 평가기   ① 항소심 심사를 통한 개별 결의 책임 강

화, ② 간  제재의 공정하고 효율 인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기 , 즉 ① 일 성  부당한 양형편차의 감소, ② 한 

사법부 재량의 유지, ③ 행 비례성, ④ 양형에 한 명확한 기

, ⑤ 양형기 에 한 높은 수, ⑥ 제한된 교정 능력과 자원

의 한 활용, ⑦ 폭력 이고 상습 인 범죄자의 격리는 우리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평가기 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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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워싱턴 D.C. 양형자문 원회의 평가 결과

를 참조한다면 향후 양형기  설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  

쟁 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델라웨어주, 캔자스주, 노스캐롤라이

나주, 워싱턴주 등의 논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양형기 을 설정한 워싱턴 D.C.와 알라바마주, 

스콘신주38)에 하여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재 미국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에서는 양

형에 한 사법부 재량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캘리포니아주, 미

시건주, 미네소타주가 뚜렷하게 다른 근 방식을 보이고 있는 

표 인 주(州)에 해당한다는 제하에  3개주에서의 양형의 

일 성과 공정성에 한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

석 결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에서 언 한 몇 가지 양형기 을 심화하여 연구함에 있

어서는 그 구체 인 작용 모습을 살펴보기 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 수집  연구가 필요하나, 재 문 원 단계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

 역사 ․사회 ․문화  특성

 사건 련 통계 : 수사기  수사건, 법원 수사건, 배심사건 

비율, 종국처리 내역, 죄사건 수, 양형기  상 사건 수와 비

율, 항소사건 수와 비율, 원심 기비율 등

 형사사건 처리 차 : 경미한 범죄의 처리 차, 리바기닝 등

 실체법상의 특징 : 구성요건  법정형, 형의 가   감경 

련 규정 등 

○ 이와 같은 구체  연구결과에 기 하지 않고 특정 양형기 을 

그 로 도입하는 것은 자칫 결과물만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 우

38) 특히 위스콘신주는 양형기준을 시행하다가 폐지한 후 다시 논의를 거쳐 현재와 같은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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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 용하는 과정에서 상하지 못한 문제 이 발생할 수

도 있음

2. 형벌의 목   양형기 의 목  정립  

○ 형벌의 목   양형기  목 의 정립은 논의가 다소 추상  성

격을 가질 수도 있으나 지속 이고 체계 인 양형제도 개선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를 들어 워싱턴 D.C.의 경우 약 7년 동안의 비교  장기간 동

안 일 되게 양형개 이 진행되었는데, 워싱턴 D.C. 의회는 양

형자문 원회를 설립하면서 양형자문 원회가 양형개 의 방향

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양형개 의 목 을 명시하

고, 양형자문 원회 역시 이에 기 하여 원회의 사명을 정

한 후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가능함

 루이주애나주의 경우 부정기형제도에서 정기형제도로 환하는 

등 양형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형벌의 목 과 같은 가장 근

본 인 문제에 한 논의가 부족하여 일 된 양형제도의 개선

이 이루어지지 못함

○ 형벌의 목 과 양형기 의 목 의 정립은 양형기  설정 과정에

서 제기되는 구체  쟁 에 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

으로 그 검토가 부족한 경우 구체  쟁 에 하여 구난방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

3. 양형의 균등성  양형의 개별화 조화

○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기 해서는, 동종․유사한 피고인

의 동종․유사한 범행에 하여는 양형이 균등하여야 한다는 

‘양형의 균등성’과 서로 다른 범죄인에 하여는 그 차이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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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형의 균등성 추구 양형의 개별화 추구

양형기 의 효력 추정 권고

양형인자의 수량화 수량화 비수량화

법 의 양형재량 보장 소극 극

하여 서로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양형의 개별화’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양형기 의 목  설정에 있어서 을 ‘양형의 균등성’과 ‘양

형의 개별화’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체로 아래와 같

은 차이가 나타남

○ 미국 연방을 비롯하여 미국 양형개 의 기 단계에 설정된 양

형기 은 부정기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양형의 편차

에 한 비 을 염두에 두고 양형의 균등성을 추구하는데 

이 놓이다 보니 양형인자를 수량화하고 양형기 에서 제시하는 

형량 범 를 좁게 함으로써 법 의 양형재량을 최 한 제한하 음  

○ 그러나 미국에서도 양형의 균등성에 지나치게 을 둔 양형

정책에 한 비 이 제기되면서 양형 편차의 해소가 모든 사건

에서의 양형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기 을 도입

하더라도 사건의 개별  특성이 충분하게 반 된 합리 인 양

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 되었고, 이에 따라 양형인

자를 비수량화하고 형량 범 를 넓히는 등 종 과 다른 형태의 

양형기 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법률 회에서는 양형기 제 하에서도 양형 원회의 권한보

다는 사법부 재량이 우선한다는 제하에 양형 원회에서 특정

한 가  양형인자나 감경  양형인자를 계량화하는 것을 지

하는 조항{모델형법  양형편 article 6B.04(4) 후문}까지 두었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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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균등성’도 궁극 으로는 양형에 향을 미치는 불합리

한 요소를 배제하여 양형의 편차를 이자는 것이므로 ‘양형의 

개별화’와 반드시 모순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양 개념

이 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양형기 을 설정하여야 함

4. 양형기 의 단순성

○ 미국 각주에서 양형기 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양형기 의 단순

성을 매우 요하게 고려함

 양형기 은 법 의 양형에 한 권고  지침을 제공하고 소송

계인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양형에 한 합리  측을 가능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형기 이 지나치게 복잡

하게 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음

 양형기 의 단순성은 양형심리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하여지

는 것을 방지하고, 양형기  용의 정성 자체를 다투기 한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는 등 사법자원의 효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함

○ 특히 미국 연방의 양형기 에 하여는 명확한 이론  배경 없

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계 인 양형기 을 만들었다는 비 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어떤 주도 미국 연방과 같은 

복잡한 양형기 을 도입하지는 않았음40) 

5. 양형기  설정의 근방식 충

○ 양형기  설정에 있어서 기술  근방식과 규범  근방식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하여는 워싱턴 D.C. 등 일부 사

례를 제외하고는 충  입장이 부분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어

39) The American Law Institute, 앞의 책, pp. 191, 203

40) Ostrom, et. al, 앞의 글,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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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쪽에 보다 을 둘 것인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남

 양형기 의 주된 목 을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에 두는 경

우에는 기술  근방식이, 양형철학 변화의 반 , 과거의 불합

리한 양형실무의 개선에 을 두는 경우에는 규범  근방

식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실무에 한 근본  비 이 불합리한 양형

편차에 있었다는 을 고려한다면 기술  근방식이 강조되어

야 할 것임

○ 다만 기술  근방식만을 일 하여 양형기 을 설정하는 경우

에는 과거의 양형실무를 그 로 반 하는 양형기 이 설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형실무의 문제 을 개선하기는 어렵고, 따라

서 규범  근방식도 하게 가미되는 것이 바람직함 

6. 범죄 력의 반  방식에 한 논의

○ 미국의 경우 양형에 있어서 책임 역과 방 역의 구별에 하

여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양형기 이 설정되었고, 이

에 따라 부분 범죄 력이 책임 단계에서도 가장 요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도록 양형기 을 설정함

 국은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 의하여 

범죄 력이 형을 가 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 으로 규정

하 고, 학계에서는 이에 한 비 이 제기되고 있음

○ 형벌에 한 이론이 발달한 독일에서는 책임 역과 방 역의 

구별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범죄 력의 

책임 단계에서의 반 은 가장 핵심 인 논 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범죄 력의 양형에 한 반 은 구체 인 양형기 의 구조를 결

정함에 있어서도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한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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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논의가 필요함

 범죄 력의 양형에 한 반 은 버지니아주, 알라바마주에서 정

착된 재범 측 모델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논의와도 한 련이 있음

7. 양형기 의 용 효과에 한 분석

○ 양형기 을 제한된 사법자원을 리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

은 미네소타주를 비롯하여 양형기 제를 채택한 모든 주에서 공

통 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사법자원의 리는 양형기 을 

설정하고 양형 원회를 설치하는 가장 요한 이유  하나가 

되었음41)

 다만 미국 연방은 사법자원의 효율  리에 한 별다른 고려 

없이 양형기 을 설정함

○ 형벌의 부과와 부과된 형벌의 집행은 당연히 제한된 인 , 물  

자원의 범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양형기 은 단순히 

양형에 한 일정한 기 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로 인하여 종  양형실무에 일정한 변화를 야기하게 됨

○ 양형기 이 사법자원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제한된 사법자

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면서 형벌의 목 을 정하게 실 할 

수 있도록 양형기 을 설정하여야 함

41) Richard S. Frase, "State Sentencing Guidelines : Diversity, Consensus, and unsolved 

Policy Issues", Columbia Law Review(May, 2005), p.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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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미국 연방  각 주(州) 양형기

1. 미국 연방

○ 미국 연방은 1987. 5. 13. 최 의 양형기 이 설정되었고, 지난 20

년 동안 약 700회에 걸쳐서 개정됨

○ 미국 연방의 양형기 은 아래 표와 같이 43개의 범죄등 과 6개

의 범죄 력등 을 양축으로 하여 258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격자식 양형기 을 설정한 경우에도 범죄등 을 

9개∼15개 정도로 구분한 미국의 주(州)와는 큰 차이를 나타냄



- 42 -

   ※ zone A : ① 벌 , ② 집행유 , ③ 구 형 선택 가능

      zone B : ① 구 형, ② 최소 1개월 구   보호 찰부 석방, ③ 집  

               행유   가택구  등 간  제재 선택 가능

      zone C : ① 구 형, ② 형기 하한의 1/2 이상 구   보호 찰부    

               석방 선택 가능

      zone D :  구 형만 가능

○ 양형기  용 방법42)

 ① 기본범죄등 결정(Base Offense Level)

 양형지침서 부록 A에 첨부되어 있는 법령색인표(Appendix 

A-Statutory Index)를 이용하여 해당 조항을 특정하고, 기본범죄

등 결정

 ② 개별범죄의 특성(Specific Offense Characteristics)에 따른 조정  

 양형지침서 제2장에서는 연방범죄를 범죄의 성격과 법익에 따

라 인범죄(A), 물범죄(B), 공무원 련 범죄(C), 약물 련 

범죄(D), 범죄사업  조직 련범죄(E), 사기  속임수(F), 매

춘, 미성년자 착취, 음란행 (G), 인권 련 범죄(H), 법률집행

에 한 범죄(J), 공공안  련 범죄(K), 이민, 귀화  여권 

련 범죄(L), 국가안  련 범죄(M), 음식물, 의약품, 농산물  

차량주행거리계(odometer) 련 범죄(N), 감옥  교도시설 

련 범죄(P), 환경 련 범죄(Q), 반독 법 반(R), 돈 세탁  

거래 신고 반(S), 세 련 범죄(T), 다른 범죄들의 모의, 

미수  교사, 공범, 사후공범(accessory after the fact)  범 

은닉(misprision of felony) 등(X) 19개 로 분류

 범죄유형별로 유형화된 개별범죄특성에 따라 범죄등 을 조정

 범죄등 의 가  조정의 로는 폭행죄(aggravated assault)의 

경우, 기본범죄등 은 15등 이지만, 개별범죄특성으로서 (1) 폭

행이 최소한의 계획이상(more than minimal planning)을 수반

42) 이하 설명은 박홍우, 앞의 글, pp. 115∼123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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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2등 을 가 하고, (2) (A) 총기를 발사하 으면 5등 을, 

(B) 총기를 포함한 험한 무기를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하

으면 4등 을, (C) 험한 무기를 단순히 휘두르거나 이를 사

용한다고 박하 으면 3등 을 각 가 하며, (3) 피해자가 상해

를 입은 경우 그 상해가 (A) 단순상해이면 2등 을, (B) 상해

이면 4등 을, (C) 구 이거나 생명에 험을 래할 정도이

면 6등 을 각 가 하고, (D) 상해의 정도가 (3)의 (A)와 (B) 사

이 즉 단순상해와 상해 사이 정도이면 3등 을, (E) 상해의 

정도가 (3)의 (B)와 (C) 사이 즉 상해와 구 이거나 생명에 

험을 래할 정도 사이 정도이면 5등 을 각 가 함. 다만  

(2)와 (3)에 의한 가 은 9 을 과할 수 없음. 한편 (4) 만약 

폭행이 경제 인 이익을 얻기 한 것이었다면 2등 을 가 하

고, (5) 범행이 법원의 보호명령(court protection order)에 반

하여 질러진 경우에는 2등 을 가 함

 범죄등 의 감경 조정의 로는 약취, 유괴, 불법감 죄

(kidnapping, abduction, unlawful restraint)의 경우 그 기본범

죄등 은 24등 이나, 범행후 24시간 이내에 피해자를 풀어  

경우에는 1등 이 감경됨 

   ③ 범죄등  공통 조정

 공통 인 범죄등  조정 요소로는 (a) 피해자 련 조정, (b) 범

행역할에 따른 조정, (c) 사법 차방해여부에 따른 조정, (d) 경

합에 따른 조정, (e) 책임의 인정에 따른 조정이 있음

 피해자 련 조정 : 1) 오에 의하여 범행을 지른 경우 3등

을, 2) 범행에 취약한 자를 범행 상으로 삼은 경우 2등 을, 

3) 피해자의 재 는 과거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그 가족이고, 

그러한 신분 계로 인하여 범행이 질러진 경우 3등 을, 4) 

범행 에 피해자를 감 한 경우 2등 을, 5) 범행이 연방 테러

범에 련되는 죄이거나 이를 지르기 한 경우에는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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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 함

 범행역할에 따른 조정 : 1) 피고인이 참여자가 5명 이상이거나 

그에 여한 자가 많은 범행을 조직한 자이거나 그 지도자인 

경우에는 4등 을, 와 같은 범행에서 리자 역할만 한 경우

에는 3등 을, 에서 설명한 범행 외의 경우에 있어서 조직자, 

지도자 는 리자인 경우에는 2등 을 각 가 하고, 2) 피고

인이 범행에 최소한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4등 을, 다른 공범자

들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등 을,  두 경

우 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등 을 감경하며, 3) 변호사, 의

사 등 범행의 수행이나 은폐를 특별히 용이하게 하기 하여 

공 ․사  신뢰 계의 지 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지

를 악용하거나,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는 자격을 요하는 특

별한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는 2등 을 가 하고, 4) 범행의 실

행이나 범행의 은폐 는 체포되지 않기 하여 18세미만의 청

소년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경우에도 2등 을 가 함

 사법 차방해여부에 따른 조정 :  1) 피고인이 수사, 소추, 양

형과정에서 사법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 거나 방해하려고 시

도하 고,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이나 그와 

한 련이 있는 행 인 경우에는 2등 을 가 하고, 수사기

으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필  고의로 타인의 생명 는 

신체에 상당한 험을 래한 경우에도 2등 을 가 함

 경합에 따른 조정 : 1) 실질 으로 해악이 동일한 모든 범죄(all 

counts involving substantially the same harm)는 하나의 군

(group)으로 묶어 그  가장 한 범죄에 한 범죄등 을 용

하고, 2) 도, 횡령, 사기 등 부분의 재산범죄(단, 강도는 제

외) 는 마약사범과 같이 피고인이  는 마약과 같은 

체물의 취  는 거래를 공통 인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범행

을 지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개개의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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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 범죄등 의 가

1 0

1+1/2 1등  

2 2등

2+1/2 ～ 3 3등

3+1/2 ～ 5 4등

 5를 과하는 경우 5등

련된 체물을 모두 합산하여 마치 피고인이 한 번에 총 합

산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범행을 지른 것처럼 범죄등 을 

용하며(다만 도, 사기의 경우와 같이 범죄의 유형이 같지만 

다른 양형기 이 용되는 경우에는 범죄등 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등 을 용), 3) 여러 범행을 하나의 군으로 묶을 수 없

을 때에는 가장 한 범죄의 단 수(number of units)와 여타 

범죄의 단 수를 합산한 후 합산된 단 수에 상응하는 범죄등

의 가 치를 가장 한 범죄의 범죄등 에 가산함

   3)에 해당하는 경우 단 수에 상응하는 범죄등 의 가 치는  

  아래와 같음 

                   ◈ 단 수와 범죄등 의 가  ◈

        ※ 범죄등 이 가장 높은 범죄를 1단 로 계산함

       ※ 범죄등 이 가장 한 범죄와 범죄등 이 같거나 범죄등 이 1   

           내지 4등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등 의 범죄도 1단 로 계산함 

       ※ 범죄등 이 가장 한 범죄와 범죄등 에 있어서 5 내지 8등 의  

          차이가 나는 범죄는 2분의 1 단 로 계산함

       ※ 범죄등 이 가장 한 범죄와 범죄등 에 있어서 9등  이상의   

          차이가 나는 범죄는 무시함

 책임의 인정에 따른 조정 : 피고인이 범행에 한 책임을 명확

하게 인정하면 범죄등 을 2등  감경하고, 나아가 감경되기 

까지의 조정결과 범죄등 이 16이상인 자로서, ① 시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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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련된 범죄에 하여 당국에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② 유죄인정(guilty plea) 의사를 신속하게 당국에 표명하여 

불필요한 재 비용의 소모를 피했을 경우에는 1등 을 더 감경함  

   ④ 범죄 력 수의 결정  

 (a) 피고인이 1년 1월을 과하는 징역형을 복역한 과가 있으

면 그와 같은 각 과마다 범죄경력 수 3 을 가산하고, (b) 

피고인이 60일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한 과가 있으면 그와 같

은 각 과마다 범죄경력 수 2 을 가산하며, (c)  (a), (b) 

항 외의 각 과에 하여는 각 1 으로 계산하되 합계 4 을 

과할 수 없으며, (d) 피고인이 집행유 , 가석방, 보호 찰부 

석방, 구 , 작업석방(work release)이나 도주 등을 포함한 형사

재 의 선고에 따른 효력이 미치고 있는 에 재 받고 있는 

범행을 지른 경우에는 2 을 가산하고, (e)  (a), (b)에 해당

하는 복역을 한 후 2년 이내에 는 그에 해당하는 복역 이

거나 복역  도주 에 재 받고 있는 범행을 지른 경우에

도 2 을 가산하되, (d)에 의하여 2 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e)

에 의하여서는 1 만 가산하며, (f) 다른 과와 련이 있다는 

이유로  (a), (b), (c)에 의하여 가산되지 아니한 폭력범죄

(crime of violence)의 과에 하여는 각 과마다 1 을 가산

하되 3 을 과할 수 없음

 와 같은 기 에 의하여 수를 합산한 결과 수가 0 는 1

이면 I등 에, 수가 2, 3이면 II등 에, 수가 4 내지 6이면 

III등 에, 수가 7 내지 9이면 IV등 에, 수가 10 내지 12이

면 V등 에, 수가 13이상이면 VI등 에 각 해당함

○ 미국 연방의 경우 양형인자가 양형에서 최소한 12%의 차이를 가

져올 정도로 범죄등 에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양

형인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함

○ 한편 피고인의 범죄 력에 따라 수를 부여하고, 그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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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력 등 이 구별되는데 범죄등 과 범죄 력 등 이 만나는 

부분이 양형기 표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종  형량이 됨

○ 양형기 표상의 각 칸은 상한이 하한의 25% 는 6개월  장기

를 과할 수 없도록 형량 범 를 정하 음43)

43) 이러한 제한은 1984년 양형개혁법에 규정된 것으로 통상 “25% 규칙”이라고 일컬음. 이러한 제

한에 의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수학적으로 적어도 18개 이상의 등급으로 나누어져야 했고, 미국 연

방 양형위원회는 더 나아가 43개의 범죄등급을 설정함으로써 격자식 양형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되

었음(Bowman, 앞의 글, pp. 1334, 1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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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LEVEL OF 
CONVICTION OFFENSE

CRIMINAL HISTORY SCORE

0 1 2 3 4 5 6 or 
more

XI
306

261-367

326
278-391

346
295-415

366
312-439

386
329-463

406
346-480

426
363-480

X
150

128-180

165
141-198

180
153-216

195
166-234

210
179-252

225
192-270

240
204-288

IX
86

74-103

98
84-117

110
94-132

122
104-146

134
114-160

146
125-175

158
135-189

VIII
48

41-57

58
50-69

68
58-81

78
67-93

88
75-105

98
84-117

108
92-129

VII 36 42 48
54

46-64

60
51-72

66
57-79

72
62-842

VI 21 27 33
39

34-46

45
39-54

51
44-61

57
49-68

V 18 23 28
33

29-39

38
33-45

43
37-51

48
41-57

IV 121 15 18 21
24

21-28
27

23-32
30

26-36

2. 미네소타주 

○ 미네소타주는 1980. 5. 1. 미국에서 최 로 양형기 을 설정함

○ 미네소타주 양형기 은 약 10회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가장 최근

에는 2007. 8. 1. 수정됨44) 

○ 미네소타주 양형기 은 격자식으로써 1  살인죄와 법정형이 무

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제외한 모든 죄사건에 

용됨

 다만 미네소타주 양형 원회는 일반  죄와 성범죄로 구분하여 

2가지 양형기 을 설정함 

○ 먼  일반  죄의 양형기 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1개의 

범죄등 과 7개의 범죄 력등 을 양축으로 하여 77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44) 미네소타주의 경우 최초 양형기준 설정시에는 범죄등급을 10개로 나누었으나 그후 범죄등급을 

11개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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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21 13 15 17 19
17-22

21
18-25

23
20-27

II 121 121 13 15 17 19 21
18-25

I 121 121 121 13 15 17 19
17-22

                       CRIMINAL HISTORY SCORE

SEVERITY LEVEL OF
CONVICTION OFFENSE

0 1 2 3 4 5
6 or

more

A
144

144-173

156
144-187

168
144-202

180
153-216

234
199-281

306
260-360

360

306-3602

B
90

90-108

110
94-132

130
111-156

150
128-180

195
166-234

255
217-300

300
255-3002

C
48

41-58

62
53-74

76
65-91

90
77-108

117
99-140

153
130-180

180
153-1802

D 36 48
60

51-72

70

60-84

91

77-109

119

101-143

140

119-168

E 24 36 48
60

51-72
78

66-94

102
87-120

120
102-1202

F 18 27 36
45

38-54

59
50-71

77
65-92

84
71-101

G 15 20 25 30
39

33-47

51
43-60

60
51-602

H
121 

121-14

14
121-17

16
14-19

18
15-22

24
20-29

30
26-36

36
31-43

  ※ 흰 칸은 구 형만 가능함

  ※ 어두운 칸은 원칙 으로 1년의 구 형과 다른 비구 형 제재 선택 가능

  

○ 한편 성범죄에 한 양형기 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8개 범죄

등 과 7개의 범죄 력 등 을 양축으로 하여 56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 흰 칸은 구 형만 가능함

  ※ 어두운 칸은 원칙 으로 1년의 구 형과 다른 비구 형 제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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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주 양형기 에서 구 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역에서 윗

부분에 기재된 숫자는 기 형이고, 아래 부분에 기재된 숫자는 그 

기 형의 85% ∼ 120%에 해당하는 형량의 범 임45) 

45) 미네소타주법에서는 구금형만이 선고 가능한 양형기준 영역의 경우 기준형보다 15% 하한(다만 1

년 1월 이상이어야 함), 20% 상한(법정형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의 범위에서 형량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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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2004. 6. 14.부터 자발  양형기 을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음

○ 양형기 은 격자식 형태로써 죄에 하여만 용되는데, 주 격

자표와 마약류 격자표로 나 어짐

○ 먼  주 격자표(Master Grids)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9개의 범

죄등 과 5개의 범죄 력등 을 양축으로 하여 45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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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칸은 구 형만 가능함

    ※ 어두운 칸은 구 형 는 단기분리형이 가능함

    ※ 좌측 하단의 밝은 회색칸은 구 형, 단기분리형 는 집행유 가 모두  

       가능함

    ※ 격자표 좌측에 기재된 수는 이 그룹에 속하는 성인범 죄 과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에 한 등 계산시 부여되는 수를 의미함

○ 한편 마약류 격자표(Drug Grids)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3개의 

범죄등 과 5개의 범죄 력등 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 흰 칸은 구 형만 가능함

    ※ 어두운 칸은 구 형 는 단기분리형이 가능함

    ※ 좌측 하단의 밝은 회색칸은 구 형, 단기분리형 는 집행유 가 모두  

       가능함

    ※ 격자표 좌측에 기재된 수는 이 그룹에 속하는 성인범 죄 과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수를 의미함

○ 워싱턴 D.C.의 경우 양형인자를 수량화하지 않고 10개의 가  

양형인자, 9개의 감경  양형인자를 시 으로 나열하고, 양형에

서 고려하지 않아야 할 인자로서, ① 인종, ② 성, ③ 결혼 계, 

④ 민족  기원, ⑤ 종교  소속, ⑥ 성  취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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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기

폭력범죄
피해자 1명, 복수의 

범죄, 하나의 행
사의 재량

피해자 1명, 복수의 

행
연속형

피해자 복수, 하나의 

행
연속형

피해자 복수, 복수의 

행
연속형

비폭력범죄
복수의 범죄, 하나의 

행
동시형

복수의 범죄, 복수의 

행
사의 재량

집행유 , 가석방, 

보호 찰부 석방, 

형집행  범죄

취소로 인하여 

집행되거나 집행 

이던 형에 이어서 

연속형

집행유 , 가석방, 

보호 찰부 석방, 

형집행 은 아니지만  

선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하여 

복역하고 있는 경우

사의 재량

법률이 연속형을 

규정한 경우
연속형

○ 법 은 이러한 양형인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 을 이탈할 수 있

으며 이탈하는 경우 법정형의 제한 이외에 양형기 에 의한 제한

은 없음

○ 양형기 의 용에 있어서 법령상 형이 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

기 의 상한만이 가 됨

○ 경합범에 하여 부과되는 형에 있어서 연속형(consecutive 

sentence)으로 할 것인지, 동시형(concurrent sentence)으로 할 것

인지에 하여 아래와 같은 기 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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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펜실베니아주

○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양형기 을 만들었으나 그 

시행 과정에서 우여곡 을 겪었음

 주의회는 1981. 4.경 양형 원회에서 최 로 제안한 양형기 의 

채택을 거부하면서 6개월 이내에 이를 수정하도록 의결함. 펜실

베니아주 양형 원회는 1982. 1.경 수정된 양형기 을 제출하

고, 주의회의 의결을 거쳐 1982. 7.경 효력이 발생함

 1987년경 주 법원에서 차상 하자를 이유로 양형기 을 무효

화하 고, 1988년경 다시 양형기 이 시행됨

○ 펜실베니아주 양형기 은 1994. 8. 12.과 1997. 6. 13. 양형기 이 

수정되었음.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의 목 은 심각한 폭력범죄에 

한 형량을 증가시키고, 양형기 의 형량 범 를 이고 경미한 범

죄자에 한 기속  비구 형을 설정하며, 간수 의 마약사범들

에 한 제한  간처우 형태의 구조화된 양형 안을 설정하기 

한 것이었음46) 가장 최근에는 2005. 6. 3. 개정되었음

○ 펜실베니아주 양형기 은 1, 2  고살죄를 제외한 죄에 하여 

용되는데, 1, 2  고살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형이나 사형으로 처벌함

○ 펜실베니아주 양형기 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범죄등 과 8개의 

범죄 력등 으로 구분하여 112개의 선고형 역이 제시되는 격

자식 양형기 표를 사용하고 있음

 펜실베니아주 양형기 표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먼  선고형

의 수 을 5단계로 나 어, 각 단계마다 가능한 선고형태를 제시

하 다. 즉, 1단계는 원상회복을 한 제재, 2단계는 County Jail 

구 , 엄격한 간 처우, 원상회복을 한 제재, 3단계는 County 

46) Jeffery Todd Ulmer(이민식 번역), “정의를 위한 투쟁 :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양형개혁”,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초청 강연회 자료집(2007. 5. 2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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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l 구 , 주 교도소 구 , 엄격한 간 처우, 4단계는 주 교도소 

구 , 엄격한 간 처우, 5단계는 주 교도소 구 임

 격자표의 오른쪽 끝에는 가  역(aggrvated ranges)/감경 역

(mitigated ranges)이라고 불리는 칸이 있음. 이것은 사가 단

하기에 처벌을 가 하거나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단할 때에는 

가 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범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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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미국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법정 하한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용 여부는 으로 검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함

 특이한 은 법정 하한이 정하여져 있는 범죄에 하여 양형기

상 형량은 체로 법정 하한보다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고 함47) 

47) Jeffery Todd Ulmer(이민식 번역), 앞의 글,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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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스캐롤라이나주

○ 노스캐롤라이나주 양형기 은 1994. 10. 1.부터 시행되었고, 죄

에 한 양형기 과 경죄에 한 양형기 으로 구분됨

 가. 죄 양형기

○ 죄에 한 양형기 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축에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을 기 으로 10개의 범죄등 이, 수평축에는 

범죄자들의 범죄 력의 횟수(extent), 성(gravity)에 기 하여 

6단계의 범죄 력수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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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극  처벌(active punishment)

     I: 간  처벌(Intermediate punishment), 

     C: 사회내 처벌(community punishment)

 수직축과 수평축이 교차하는 60개 칸에는 법 이 선고할 특정

한 3가지의 형량 범 (추정  범 , 가 된 양형범 , 감경된 양

형범 )와 처분의 종류(disposition)가 정해져 있음 

○ 법 은 추정  범 , 가 된 양형범 , 감경된 양형범  내에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과하여 이탈하는 것은 법률상 지

되어 있음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양형기  이탈률은 0%임

 가 된 양형범 와 감경된 양형범 에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도 

결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1996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추정  

범 에서 양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83.1%, 가 된 양형범 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7.4%, 감경된 양형범 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9.5% 음48)

○ 죄에 한 양형기 에 있어서 특이한 은 양형기 표에서 제

시되는 형량은 선고형의 하한(minimum sentence)이며, 하한이 

정해지면 일정한 기 에 따라 상한은 자동으로 결정됨

○ 죄의 음모행 , 미수행 는 해당 죄의 등 보다 한 단계 낮

은 등 으로 처벌되고, 죄의 교사행 , 방조행 는 해당 죄

의 등 보다 두 단계 낮은 등 으로 처벌 

○ 형의 가 사유  감경사유는 시 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가

사유는 22개, 감경사유는 21개가 열거되어 있음

 범행당시 총기 사용과 같은 일정 요소에 하여는 법률에서 가

 정도를 규정하고 있어 양형기 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량에 

48) Brian J. Ostrom, et. al, 앞의 글,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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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됨

○ 경합범에 하여는 법원은 재량으로 동시형, 연속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각각 선고된 유죄 결을 병합하여 동시형으로 집행되

도록 결을 할 수도 있음

 경합범 집행방법과 련한 법원의 재량을 통제하기 한 양형

기 을 설정하지는 않음

 나. 경죄 양형기

○ 경죄에 한 양형기 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축에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을 기 으로 4개의 범죄등 이, 수평축에 3단

계의 범죄 력수 이 있음 

 수직축과 수평축이 교차하는 12개 칸에는 법 이 선고할 형량 

범 가 정해져 있음

 죄와는 달리 추정  범 만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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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 은  양형기

 내에서 형을 정하면 됨

○ 경죄의 음모행 , 미수행 는 해당 경죄의 등 보다 한 단계 낮

은 등 으로 처벌되나, 다만 등  3에 해당하는 경죄를 음모, 미

수한 경우에는 등  3의 경죄로 처벌

○ 경죄의 교사행 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  3의 경죄로 처벌 

○ 경합범의 처리방식은 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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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 0 1 2 3 4 5

10 PEN
360

PEN
384

PEN
432

PEN
528

PEN
660

PEN
780

9 PEN
240

PEN
312

PEN
396

PEN
480

PEN
600

PEN
720

8 PEN
120

PEN
168

PEN
264

PEN
360

PEN
432

PEN
600

7
PEN42
RCF
AS

PEN54
RCF
AS

PEN84
RCF
AS

PEN
120

PEN
160

PEN
300

6
PEN24
RCF
AS

PEN42
RCF
AS

PEN66
RCF
AS

PEN108
RCF
AS

PEN
156

PEN
240

5 RCF
AS

PEN36
RCF
AS

PEN54
RCF
AS

PEN72
RCF
AS

PEN120
RCF

PEN
180

4 RCF
AS

PEN18
RCF
AS

PEN30
RCF
AS

PEN54
RCF
AS

PEN72
RCF
AS

PEN
96

3 RCF
AS

RCF
AS

PEN18
RCF
AS

PEN30
RCF
AS

PEN42
RCF
AS

PEN60
RCF
AS

2 RCF
AS

RCF
AS

RCF
AS

PEN18
RCF
AS

PEN24
RCF
AS

PEN42
RCF
AS

1 AS AS AS
PEN9
RCF
AS

PEN24
RCF
AS

PEN30
RCF
AS

6. 아칸소주

○ 아칸소주 양형기 은 1994. 1. 1. 설정되었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용됨

○ 격자식으로써 범죄의 성에 따라 10개의 범죄등 으로, 범죄

력에 따라 6개의 등 으로 나 어 60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범죄전력

     ※ PEN(penitentiary)　: 구 형

        RCF(Regional Correctional Facility) : 지역 시설 통한 교정

        AS(Alternative Sanctions) : 구  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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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법률상의 이탈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양형기 표상 형량의 

5% 범 에서 상향 는 하향 이탈할 수 있음

○ 양형기 표상 형량의 5% 이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

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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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Ⅴ

체 구 형
Level Ⅳ

 구 형

(1일 9시간 이상의 보호 찰, 갱생보호소나 자감시장치 착용, 

약물치료명령, 기타 로그램 참가  보고서 제출)
Level Ⅲ

집 보호 찰 

(주 8시간 이상의 보호 찰, 보고서 제출, 야간통행 지, 

로그램 참가)
Level Ⅱ

보호 찰

(월 50시간 이상의 보호 찰  기타 특별조건)
Level Ⅰ

보호 찰 없음

(범죄 력의 체크, 로그램 참가, 벌  납부 는 원상회복 등)

7. 델라웨어주 

○ 델라웨어주는 1987. 10.경 양형기 이 설정되었음

○ 델라웨어주 양형기 의 특징은 범죄의 성에 따른 범죄등 에 

따라 형량의 범 가 나타나도록 하 을 뿐이고, 범죄 력이 직

으로 형량의 범 에 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았다는 임

○ 델라웨어주 양형기 은 먼  피고인에 한 교정기 의 감독 정

도를 기 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체 구 형부터 보호 찰을 생

략할 수 있는 5개의 등 을 설정함

 다만 선고시 1등  이상 상향 는 하향 이탈할 수 있으며 특정 

등 에 해당하더라도 벌 형이나 구 형의 일부를 간  제재로 

환하는 것이 가능함

○ 델라웨어주 양형기 은 죄와 경죄에 모두 용되는데 죄명별로 

범죄를 유형화한 후(A  죄, B  죄, C  폭력  죄, C  

비폭력  죄 등) 범죄의 등 과 와 같은 범죄인에 한 감독

의 정도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 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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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은 과도한 잔인성과 재범가능성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가 하

는 것이 가능하며, 범죄 력이 격자식 양형기 과 같이 양형에 

한 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나 범죄 력을 이유로 형량을 가

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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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Points

B

1-9 
Points 

C

10-24 
Points

D

25-49 
Points 

E

50-74 
Points

F

75+ 
Points

I

0-49 
Points 90-150 144-240 162-270

180-300

or Life

225-375

or Life

270-450

or Life

II

50-99 
Points 144-240 162-270

180-300

or Life

225-375

or Life

270-450

Life

315-525

or Life

III

100+ 
Points

162-270

or Life

180-300

or Life

225-375

or Life

270-450

or Life

315-525

or Life

365-600

or Life

8. 미시건주

○ 미시건주의 양형기 은 모든 죄와 1년 이상의 구 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사건에 용됨

○ 미시건주 양형 원회는 범죄를 10개의 등 으로 구분한 후 각 등

에 하여 별도의 양형기 표를 만들었음

○ 각 양형기 표는 범죄등 과 범죄 력을 양축으로 하는 격자식이

고, 일정한 기 에 따라 범죄등  련 수와 범죄 력 련 

수를 계산한 후 그 수에 따라 등 이 결정됨

○ 양형기 표는 3개의 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한이 12개월 

이상인 역은 구 형을 부과하고, 상한이 18개월 이하인 역은 

간  제재를 부과하며, 상한이 18개월을 과하고 하한이 12개

월 이하인 역은 선택 가능함

○ 를 들어 2  살인죄에 한 양형기 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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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버지니아주

○ 버지니아주에서는 1991. 1. 1. 양형기 이 시행되었고, 1995. 1. 1. 

수정되었음

○ 버지니아주의 경우 15개의 범죄유형별(상해, 주거침입 도, 비주거 

건물 침입 도, 별표 1,2 약물범죄, 기타 약물범죄, 사기, 유괴, 단

순 도, 살인, 강간, 항문강간 등, 기타 성폭력, 강도, 교통 죄, 

기타 범죄)로 독립된 양형 작업지(worksheet)를 사용하여 일정 기

에 따라 수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기 로 형량을 도출하게 

되는데 각 작업지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A 작업지 : 구 형 는 비구 형을 결정하는데 사용

 B 작업지 : 구치소 구  는 보호 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 사용

 C 작업지 : 구 형 형량을 결정하는데 사용

 D 작업지 : 험성 평가 

○ 구 형 형량을 결정하는 C작업지는 과거 선고형의 50%에 부합하

는(상  25%와 하  25%를 제외한 간형) 간 정도의 형량을 

권고하는데, 부분 범죄는 종  양형실무에 따라 권고 형량이 제

시되었으나 1994년 의회가 일정한 범죄에 하여 양형통계보다 

더 무거운 권고형량을 제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도록 일부를 조정

하 음

○ 버지니아주 양형기   사기죄에 한 작업지를 로 들면 아래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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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범죄(Primary Offense)

      A. 아래 범죄를 제외한 범죄(Other than listed below)      

          1개 소인 ····························································································································3점

          2개 소인 ····························································································································7점

          3개 소인 ··························································································································11점

      B. 신용카드절도(Credit card theft)

          1개 소인 ····························································································································4점

          2개 소인 ··························································································································11점

      C. 200불이상의 생활보조금품사기(Welfare or food stamp fraud, $200 or more)

          1개 소인 ····························································································································2점

          2개 소인 ····························································································································3점

      D. 200불 이상 수표부도 유통(Passing bad checks, $200 or more); 200불 이상 신

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 $200 or more); 신용카드로 200불 이상 물건 수

령(Receiving goods from credit card, $200 or more), 200불 이상의 물품 등을 

사취한 경우(making false statements to obtain goods or utilites, $200 or more)

          1개 소인 ····························································································································1점

          2개 소인 ····························································································································2점

          3개 소인 ····························································································································8점

      E. 동전, 수표, 어음 기타 문서 위조(Forging coins, checks or bank notes, or other 

writings); 위조통화등의 사용(Uttering); 위조 문서 작성 내지 소지(Making or possessing 

forging instruments)

          1개 소인 ····························································································································2점

          2개 소인 ····························································································································3점

          3개 소인 ····························································································································5점

      F. 건축사기(Construction Fraud)

          1개 소인 ····························································································································2점

          2개 소인 ····························································································································3점

      G. 사기를 위해 정보를 사용한 경우 200불 이하(1개 소인) ········································6점

② 추가  기본범죄(Primary Offense Additional Counts) 위에서 채점되지 

않은 기본범죄가 남아 있는 경우 각 기본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할 것(Total the maxi

mum penalties for counts of the primary not scored above)      

         합산형기(Years) 40년 미만 ·····························································································0점

                         40년 이상 ····························································································1점

③ 경합범죄(Additional Offenses) 추가범죄들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할 것(Total th

e maximum penalties for additional offenses, including counts)  

◈ 사기죄 작업지 시 ◈

(1) Fraud Section A 작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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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형기(Years) 5년 미만 ·······························································································0점

                         5-14년 ·································································································1점

                         15-29년 ·······························································································2점

                         30-39년 ·······························································································3점

                         40년 이상 ····························································································4점

④ 이  유죄평결/ 결(Prior Convictions/Adjudications) 최근의 가장 중한 범죄

전력 5개의 각 법정 최고형을 합산할 것(Total maximum penalties for the 5 most re

cent and serious prior record events)  

         합산형기(Years) 2년 미만 ·······························································································0점

                         2-7년 ····································································································1점

                         8-17년 ·································································································2점

                         18-24년 ·······························································································3점

                         25-35년 ·······························································································4점

                         36년 이상 ····························································································5점

⑤ 이  재산범죄 유죄평결/ 결(Prior Felony Property Convictions/Adjudication

s) 

         개수(Number)   1-2개 ····································································································1점

                         3-4개 ····································································································3점

                         5개 ········································································································4점

                         6개 이상 ······························································································5점

⑥ 이  경죄 유죄평결/ 결(Prior Misdemeanor Convictions/Adjudications) 

         개수(Number)   1-3개 ····································································································1점

                         4-6개 ····································································································2점

                         7개 이상 ······························································································3점

⑦ 이  구속/보호조치 력(Prior Incarcerations/Commitments)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3점

⑧ 이  집행유 /보호 찰등 취소 력(Prior Revocations of Parole/P

ost-Release, Supervised Probation or CCCA)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3점

⑨ 이  소년범죄 력(Prior Juvenile Record)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1점

⑩ 범죄당시 법 으로 제한된 상태 는지 여부(Legally Restrained at Ti

me of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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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None) ··························································································································0점

         집행유예, 보호관찰 이외(Other than parole/post-release, supervised probation 

or CCCA) ····························································································································4점

         집행유예, 보호관찰(parole/post-release, supervised probation or CCCA )… 9점

  ◇ 총 이 10  이하이면 Section B로, 11  이상이면 Section C로 갈 

것 

      (If total is 10 or less, go to Section B. If total is 11 or more, go to Section C)

① 기본범죄(Primary Offense)

      A. 아래 범죄를 제외한 범죄(Other than listed below)      

          1개 소인 ····························································································································2점

          2개 소인 ····························································································································4점

      B. 신용카드절도 1개(Credit card theft 1 count) ···························································6점

※ Section A 작업지의 양형인자 

○ 10개  3개는 범죄 내용 련, 7개는 과 련임. 피해 액, 

피해 변제여부, 범행동기 등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 3가지 범죄 내용 련 양형인자 → 주요범죄의 경우 몇 가지 범

죄유형(태양)에 해 가 하는 외에는 범죄의 수로만 평가, 주요 

범죄에 병합 기소된 기타 범죄들의 경우 최고 법정형 외에는 고

려되는 요소가  없음. 즉 범죄의 태양이나 범행방법 등은 

 고려되지 않음. 체 으로 범죄 내용 련해서는 죄수(범

죄 개수)가 매우 요함  

○ 7가지 과 련 양형인자 → 과가 으로 지나치게 많이 

고려되고 있음

○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 상태(집행유  등)에 한 배 이 매우 

높음 

(2) Fraud Section B 작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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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00불이상의 생활보조금품사기(Welfare or food stamp fraud, $200 or more)

          1개 소인 ····························································································································1점

          2개 소인 ····························································································································6점

      D. 200불 이상 수표부도 유통(Passing bad checks, $200 or more); 200불 이상 신

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 $200 or more); 신용카드로 200불 이상 물건 수

령(Receiving goods from credit card, $200 or more), 200불 이상의 물품 등을 

사취한 경우(making false statements to obtain goods or utilites, $200 or more)

          1개 소인 ····························································································································4점

          2개 소인 ····························································································································7점

      E. 동전, 수표, 어음 기타 문서 위조(Forging coins, checks or bank notes, or other 

writings); 위조통화등의 사용(Uttering); 위조 문서 작성 내지 소지(Making or possessing 

forging instruments) 1개(1 count) ··············································································6점

      F. 건축사기 1개(Construction Fraud 1 count) ······························································1점

      G. 사기를 위해 정보를 사용한 경우 200불 이하(1개 소인) ········································6점

② 추가  기본범죄(Primary Offense Additional Counts) 위에서 채점되지 

않은 기본범죄가 남아 있는 경우 각 기본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할 것(Total the maxi

mum penalties for counts of the primary not scored above)      

         합산형기(Years) 19년 미만 ·····························································································0점

                         19-27년 ·······························································································1점

                         28-36년 ·······························································································2점

                         37년 이상 ····························································································3점

③ 경합범(Additional Offenses) 추가범죄들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할 것(Total the maxim

um penalties for additional offenses, including counts)  

         합산형기(Years) 2년 미만 ·······························································································0점

                         2-9년 ····································································································1점

                         10-18년 ·······························································································2점

                         19-27년 ·······························································································3점

                         28-36년 ·······························································································4점

                         37년 이상 ····························································································5점

④ 이  유죄평결/ 결(Prior Convictions/Adjudications) 최근의 가장 중한 범죄

전력 5개의 각 법정 최고형을 합산할 것(Total maximum penalties for the 5 most re

cent and serious prior record events)  

         합산형기(Years) 2년 미만 ·······························································································0점

                         2-5년 ····································································································1점

                         6-10년 ·································································································2점

                         11-16년 ·······························································································3점

                         17-21년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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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7년 ·······························································································5점

                         28-32년 ·······························································································6점

                         33-38년 ·······························································································7점

                         39년 이상 ····························································································8점

⑤ 이  소년범죄 력(Prior Juvenile Record)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2점

⑩ 범죄당시 법 으로 제한된 상태 는지 여부(Legally Restrained at Ti

me of Offense) 

         그렇다면 ·······························································································································4점

  ◇ 수를 권고형으로 변환하기 하여는 Fraud Section B Recommend

ation Table을 참조할 것

① 기본범죄(Primary Offense)

                                                     - 과분류 -

                                                                 □ 등  I  □ 등  II  □ 기타

      A. 아래 범죄를 제외한 범죄(Other than listed below)      

          1개 소인 ·················································································24점……12점……6점     

          2개 소인 ·················································································28점……14점……7점     

          3개 소인 ·················································································40점……20점……10점    

          4개 소인 ·················································································56점……28점……14점    

      B. 신용카드절도 1개(Credit card theft 1 count) ················36점……18점……9점     

      C. 200불이상의 생활보조금품사기(Welfare or food stamp fraud, $200 or more)

          1개 소인 ··················································································12점……6점……3점      

          2개 소인 ·················································································20점……10점……5점     

      D. 동전, 수표, 어음 기타 문서 위조(Forging coins, checks or bank notes, or other 

※ 권고형

○ 0~9  : 보호 찰/비구 (Probation/No Incarceration)

○ 10  이상 : 1일부터 6월까지 실형(Incarceration 1 Day to 6 

Months)

(3) Fraud Section C 작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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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s); 위조통화등의 사용(Uttering); 위조 문서 작성 내지 소지(Making or possessing 

forging instruments) 

          1개 ···························································································28점……14점……7점     

          2-3개 ······················································································32점……16점……8점     

          4개 ···························································································40점……20점……10점    

      F. 건축사기 1개(Construction Fraud 1 count) ···················36점……18점……9점     

      G. 사기를 위해 정보를 사용한 경우 200불 이하(1개 소인) 36점… 18점……9점

② 추가  기본범죄(Primary Offense Additional Counts) 위에서 채점되지 

않은 기본범죄가 남아 있는 경우 각 범죄를 채점하여 그 점수를 합산할 것(Assign point

s for each count of the primary not not scored above and total the points)

         법정최고형(Maximum Penalty, years) 5년 ·································································0점

                                            10, 20년 ························································1점

③ 경합범(Additional Offenses) 추가범죄들을 각각 채점하여 그 점수를 합산할 것

   (Assign points to each additional offense(including counts) and total the points)

         법정최고형(Maximum Penalty, years) 10년 미만 ·····················································0점

                                             10, 20년 ······················································1점

                                             30년 ······························································2점

                                             40년 이상 ····················································3점

④ 이  유죄평결/ 결(Prior Convictions/Adjudications) 최근의 가장 중한 

범죄전력 5개를 각각 채점하여 그 점수를 합산할 것(Assign points to the 5 most rece

nt and serious prior record offense total points)  

         법정최고형(Maximum Penalty, years) 5년 미만 ·······················································0점

                                             5, 10년 ························································1점

                                             20년 ······························································2점

                                             30년 ······························································3점

                                             40년 이상 ····················································4점

⑤ 이  재산범죄 유죄평결/ 결(Prior Felony Property Convictions/Adjudication

s) 

         개수(Number)   1개 ·········································································································1점

                         2개 ········································································································2점

                         3, 4개 ···································································································3점

                         5개 ········································································································4점

                         6개 ········································································································5점

                         7개 ········································································································6점

                         8개 ········································································································7점

                         9개 이상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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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소년범죄 력(Prior Juvenile Record)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4점

⑦ 범죄당시 집행유 , 보호 찰 이었는지 여부(On Parole/Post-Relea

se, Supervised Probation, or CCCA at Time of Offense) 

         그렇다면 ·······························································································································5점

  ◇ 수를 권고형으로 변환하기 하여는 Fraud Section C Recommen

dation Table을 참조할 것

※ 권고형

○ 7 부터 150 까지 있음(징역 7월부터 15년 10월까지)

 7    간  제재 7월, 7월 ~ 1년 

 8    간  제재 8월, 7월 ~ 1년 1월 

 12   간  제재 1년, 7월 ~ 1년 5월 

 24   간  제재 2년, 1년 1월 ~ 2년 9월 

 30   간  제재 3년, 1년 8월 ~ 3년 9월 

 36   간  제재 3년 6월, 1년 10월 ~ 3년 9월 

 42   간  제재 3년 6월, 1년 10월 ~ 4년 5월 

 48   간  제재 4년, 1년 11월 ~ 5년 

 54   간  제재 4년 6월, 2년 1월 ~ 5년 8월 

 60   간  제재 5년, 2년 2월 ~ 6년 4월 

 102   간  제재 8년 6월, 3년 2월 ~ 10년 9월 

 150   간  제재 12년 6월, 4년 9월 ~ 15년 10월 

○ 6  증가시마다 간  제재 6개월 증가

○ 권고형 하한은 체로 6 (6개월) 단  내부에서는 동일하고, 6

 단 마다 1개월씩 증가

○ 권고형 상한은 체로 1  증가 시에 1개월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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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격 조건(Ineligibility Conditions)

    A. 작업지 B의 범죄인에 대한 권고형이 보호관찰/비구금형인지 여부……□예 □아니오

    B. 양형 대상 범죄에 합계 28.35g(1온스) 이상 코카인의 판매, 배포, 판매 등 목적 소  

       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 □아니오

    C. 종전 범죄전력이 폭력적 범죄(양형기준 Table A에 나열된 1, 2유형 범죄)에 해당하

       는지 여부 ··············································································································□예 □아니오

    D. 양형 대상 범죄에 폭력적 범죄(양형기준 Table A에 나열된 1, 2유형 범죄)가 포함  

       되는지 여부 ··········································································································□예 □아니오

    E. 양형 대상 범죄에 구금형이 강제되는 범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위 질문 중 어떤 질문이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폭력범죄 위험성 평

가 표지에 있는 ‘적용 불가능’에 표시하고, 모든 질문에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지 D의 나머지 부분을 기재할 것

◆ 범행 유형(Offence Type, 기본범죄의 유형을 선택)

     마약류 ···········································································································································3점

     사기 ···············································································································································3점

     절도 ············································································································································11점

◆ 경합범(Adiitional Offences) ……………………………… 있는 경우 5  

추가

◆ 범죄인(Offender, A부터 D 요소를 채 하고 그 합계를 기재)

    A. 남성 범죄인…………………………………………………………………………………8점

    B. 범행 당시 범죄인 연령

       30세 미만 ······························································································································13점

       30세∼40세 ······························································································································8점

       41세∼46세 ······························································································································1점

       46세 초과 ································································································································0점

     

    C. 범죄인이 상시 고용상태에 있지 않음 ···············································································9점

    D. 범죄인이 범행 당시 26세 이상이고 결혼 경험이 없음 ················································6점

◆ 최  범행 기  18개월 이내 체포, 구 (Arrest or Confinement Within 

Past 18 Months) ………………………………………………… 있는 경

우 6  추가

(4) Fraud Section D 작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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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유죄 결  심 (Prior Felony Convictions and Adjudications, 

범죄인의 범죄 력을 특징짓는 성인  소년 죄 유죄 결  

심 의 조합을 선택)

     성인 중죄 유죄판결만 존재 ·····································································································3점

     소년 중죄 유죄판결 또는 심판만 존재 ·················································································6점

     성인 및 소년 중죄 유죄판결 및 심판 존재 ·········································································9점

◆ 성인 복역 력(Prior Adult Incarcerations)

     1∼2 ············································································································································3점

     3∼4 ············································································································································6점

     5 이상 ········································································································································9점

  합계 …………………………………………………………………………… □□

   38점 이하는 대체적 처벌 권고에 표시

   39점 이상은 대체적 처벌 비권고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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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예시범죄 형량범위
9 Murder Life Life Life Life Life

8
Manlaughter(Voluntary)Rape of Child with ForceAggravated RapeArmed Burglary

96-144 108-162 120-180 144-216 204-306

7 Armed Robbery(Gun)RapeMayhem 60-90 68-102 84-126 108-162 162-240

6 Manlaughterinvoluntary)Armed Robbery((No Gun)A&B DW(Significant Injury) 40-60 45-67 50-75 60-90 80-120

5
Unarmed RobberyStalking in Violation of OrderUnarmed BurglaryLarcency(5만불 이상)

12-36IS-ⅣIS-ⅢIS-Ⅱ

24-36IS-ⅣIS-ⅢIS-Ⅱ
36-54 48-72 60-90

4
Larcency from a PersonA&B DW(Moderate Injury)B&E(Dwelling)Larcency(1만불 ~ 5만불)

0-24IS-ⅣIS-ⅢIS-Ⅱ

3-30IS-ⅣIS-ⅢIS-Ⅱ

6-30IS-ⅣIS-ⅢIS-Ⅱ
20-30 24-36

3
A&B DW(No or Minor Injury)B&E(Not dwelling)Larcency(250불 ~ 1만불)

0-12IS-ⅣIS-ⅢIS-ⅡIS-Ⅰ

0-15IS-ⅣIS-ⅢIS-ⅡIS-Ⅰ

0-18IS-ⅣIS-ⅢIS-ⅡIS-Ⅰ

0-24IS-ⅣIS-ⅢIS-Ⅱ

6-24IS-ⅣIS-ⅢIS-Ⅱ

2 AssaultLarcency(~250불)
IS-ⅢIS-ⅡIS-Ⅰ

0-6IS-ⅢIS-ⅡIS-Ⅰ

0-6IS-ⅢIS-ⅡIS-Ⅰ

0-9IS-ⅣIS-ⅢIS-ⅡIS-Ⅰ

0-12IS-ⅣIS-ⅢIS-ⅡIS-Ⅰ

1
Operating Art Suspended LicenceDisorderly ConductVandalism

IS-ⅡIS-Ⅰ
IS-ⅢIS-ⅡIS-Ⅰ

IS-ⅢIS-ⅡIS-Ⅰ

0-3IS-ⅣIS-ⅢIS-ⅡIS-Ⅰ

0-6IS-ⅣIS-ⅢIS-ⅡIS-Ⅰ

범죄전력등급
A(No/Minor Record)

B(Moderate)
C(Serious)

D(Violent/Repetitive)
E(Serious Violent)

10. 매사추세츠주

○ 매사추세츠주는 1997년경 양형기 을 설정하 음

○ 양형기 은 모든 죄와 경죄에 용되는데, 9개의 범죄등 과 5

개의 범죄 력 등 에 의하여 45개의 선고형을 제시하는 격자식 

양형기 표가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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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형 역 

   선택가능 역

   간  제재 역 

  IS-Ⅳ : 24시간 제한 처분
  IS-Ⅲ : 일일 의무 부과
  IS-Ⅱ : 지속적인 감독
  IS-Ⅰ : 경제적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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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알라바마주

○ 알라바마주의 경우 수용능력의 한계가 형사사법의 가장 근본  

문제 으로 지 되었음

 1997년경 알라바마주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William H. Pryor Jr.

는 당시 형사사법의 상황을 ‘ 기’라고 단 으로 표 함49) 

 즉 알라바마주는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 사이에 인구는 

30% 증가하 으나 교도소 수용자는 600% 증가하 고, 이로 인하

여 2003년을 기 으로 성인 165명  1명의 비율로 교도소에 복

역하게 되었다고 함50)   

○ 한 부정기형제도로 인한 양형에서의 편차를 이고, 마약범죄나 

상당수 재산범죄에 있어서 주된 형벌 수단으로 구 형에 의존하

는 비 을 이는 노력을 진행함

○ 2000년 5월경 양형 원회가 설립되었고, 버지니아주 양형기 을 

모델로 하여 가장 최근인 2005. 9. 30. 양형기 이 시행되었음

○ 알라바마주 양형기 (sentencing standard)은 죄 발생건수의 

87%에 해당하는 26개의 죄에 하여 설정되어 있음

○ 상범죄를 인범죄(personal), 재산범죄(property), 약물범죄

(drug)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죄유형에 속한 범죄에 용하는 3종

류의 양형기 이 설정되어 있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인범죄와 재산범죄에는 각 11개의 죄

가, 마약범죄는 4개의 죄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범죄표에는 마지막의 마리화나등의 매․배포죄를 마리화

나와 별표1 내지 5 기재 약물로 양분하여 규정함

49) William H. Pryor Jr., "Lessons of a Sentencing Reformer from the deep South", Columbia 

Law Review(2005), p. 944

50) Pryor Jr., 앞의 글, p.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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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

1  상해 1  주거침입 도 죄 마약상태 운

2  상해 2  주거침입 도 1  마리화나 소지

상해치사 3  주거침입 도 규제약물 불법소지

살인 2  조 마리화나 매 는 배포

1  강간 2  조유가증권 소지 별표약물 매 는 배포

2  강간 1  도

1  강도 2  도

2  강도 1  장물취득

3  강도 2  장물취득

1  항문강간 차량 불법사용

2  항문강간 신용카드 불법사용

○ 양형기 에 따른 양형 차는 2가지 작업지를 통하여 형종을 선택

한 다음 형기를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작업지는 석방 여부 즉 형종을 단할 수 있게 하는 형종 작업지

(In/Out Worksheet)와 형기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형기 작업지

(Sentencing Length Worksheet)로 구분되어 있음

 양형기 은 인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결국 작업지는 모두 6가지 종류가 있음 

○ 형종 작업지는 상범죄의 종류에 따라 기본 수를 부여한 다음 

성인범 과의 수, 1년 이상의 실형 과의 유무, 집행유 나 가석

방의 취소 력 여부, 소년범 과의 수, 범행시 무기나 흉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가산 을 부여하여 종합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종합 수가 일정한 수 이상이면 구 형(prison)51)을, 그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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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구 형(non-prison)52)을 제시하고 있다. 

○ 형기 작업지도 상범죄의 종류에 따라 기본 수를 부여하고 성

인범 과의 수, 1년 이상의 실형 과의 수, 1년 이하 실형 과의 

유무, 무기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가산 을 부여하여 종합 수를 산

출하는 방식은 형종 작업지와 동일함

 다만 기본 수의 크기나 구체 인 가산  부여 상  그 수의 

크기는 형종 작업지와 다름

 형기 작업지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 수에 따른 형기범 는 2가지 

방식으로 제시됨. 즉 하나는 단순형기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집행

유 시의 형기임. 2가지 방식 모두가 종합 수에 따라 각각 하한

형, 간형, 상한형의 3가지 형기를 제시하고 있음 

○ 알라바마주의 양형기 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실제 양형통

계를 집계한 양형실무지침서의 통계자료를 기 로 작성되었음

 이는 양형기 이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양

형실무를 양형기 에 반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임

 다만 양형기 을 설정하면서 약간의 형사정책  고려를 가미하

는데, 비폭력범죄인 재산범죄나 마약범죄의 양형기 은 약간 하

향조정하고, 폭력범죄인 인범죄의 양형기 은 약간 상향 조정

되었음

○ 알라바마주 양형기  용을 한 작업지의 구체  내용은 아래

와 같음

51) 구금형은 교정시설 복역형(Department of Corrections), 지역교정시설(DOC at Community 

Corrections), 일부 집행유예형(DOC Split Sentence) 등 3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음

52) 비구금형은 단순 사회내처우(Probation), 지역교정시설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지역수용시설(County Jail), 기타 제재(Other Alternative) 등 4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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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범죄의 형종 작업지> 

      ○ 중죄 (Most Serious Conviction Offense)      

          2급 상해 ·······················································································································1점

          2급 강도 ·······················································································································3점

          1급 상해 ·······················································································································4점

          2급 강간, 2급 항문강간, 2급 강도 ········································································5점

          1급 강간, 1급 항문강간, 1급 강도 ········································································8점

          살인 ·····························································································································10점

      ○ 성인범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2점

          2개 ·································································································································3점

          3개 ·································································································································5점

          4개 ·································································································································6점

          5개 이상 ·······················································································································8점

      ○ 1년 이상 실형 전과 여부

          있음 ·······························································································································1점

      ○ 소년범 전과의 수(경미범죄, 경죄, 중죄)

          0개 ·································································································································0점

          1-2개 ····························································································································1점

          3-4개 ····························································································································2점

          5개 이상 ·······················································································································3점

      ○ 위험한 무기 또는 흉기의 사용 또는 소지

          있음 ·······························································································································1점

================================================================

권고 양형

◈ 1-7점 : 비구금형(Non-Prison)                                  

단순 사회내처우(Probation)   _________________

지역교정시설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_________________

지역수용시설(County Jail)   _________________

기타 제재(Other Alternative)   _________________

◈ 8점 이상 : 구금형(Prison)

교정시설 복역형(Department of Corrections)   _________________

지역교정시설(DOC at Community Corrections)   _________________

일부 집행유예형(DOC Split Sentence)   _________________          

※ 위 양형기준은 전체 사건의 75%만 적용됨을 예상하고 있고 법관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이루질 수 있음 

◈ 인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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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범죄의 형기 작업지> 

      ○ 중죄 (Most Serious Conviction Offense)      

          2급 상해 ····················································································································72점

          2급 항문강간 ············································································································81점

          3급 강도 ····················································································································89점

          2급 강간 ··················································································································129점

          1급 상해 ··················································································································148점

          2급 강도 ··················································································································173점

          1급 항문강간 ··········································································································235점

          상해치사 ··················································································································238점

          1급 강도 ··················································································································374점

          1급 강간 ··················································································································386점

          살인 ··························································································································728점

      ○ 성인범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19점

          2개 ······························································································································37점

          3개 ······························································································································56점

          4개 ······························································································································75점

          5개 ····························································································································93점

          6개 ····························································································································112점

          7개 ····························································································································130점

          8개 ····························································································································149점

          9개 ····························································································································168점

          10개 이상 ················································································································186점

      ○ 1년 이상 실형 전과 

          0개 ·································································································································0점

          1개 ······························································································································51점

          2개 ····························································································································101점

          3개 ····························································································································152점

☞ 형종 작업지는 범죄의 종류에 따른 기본 수와 그 이외의 가산 수를 합

산하는 방식에 의하지만 가산 수는 흉기 소지 여부 이외에는 주로 피고

인의 과에 의존하고 있음

☞ 범죄 과는 성인범과 소년범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년범의 과는 죄

에 한하지 않고 경죄 등도 포함되지만 성인범의 과보다는 상 으로 

낮은 수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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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202점

          5개 이상 ··················································································································253점

          있음 ·······························································································································1점

      ○ 1년 미만 실형 전과 유무 

          있음 ·····························································································································33점

※ 위 양형기준은 전체 사건의 75%만 적용됨을 예상하고 있고 법관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이루질 수 있음

총

일반  선고형량 (단  : 월) 가석방 불능 선고형량 (단  : 월)

하한형 간형 상한형 하한형 간형 상한형

72 13 37 60 6 15 24

100 13 37 60 3 14 24

200 78 126 173 12 24 36

300 101 153 204 18 33 48

400 117 186 255 24 42 60

500 156 282 408 36 48 60

533 156 588 1020 36 48 60

753 234 627 1020 없음 없음 없음

1130 234 627 1020 없음 없음 없음

인범죄 양형기

☞ 총 은 1 ～ 10 여  간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표 인 수만을 

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 음

☞ 권고 선고형량  하한형은 종  4년간의 양형통계에서 선고형 하  25%

에 해당하는 사건의 선고형을, 상한형은 선고형 상  25%에 해당하는 사

건의 선고형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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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형종 작업지> 

      ○ 중죄 (Most Serious Conviction Offense)      

          신용카드 불법 소지 ···································································································8점

          2급 위조, 2급 위조유가증권 소지, 2급 절도, 2급 장물취득 ··························9점

          1급 절도, 1급 장물취득, 차량 불법사용 ····························································10점

          3급 절도 ····················································································································11점

          2급 절도 ····················································································································13점

          1급 절도 ····················································································································14점

      ○ 성인범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2개 ····························································································································1점

          3-4개 ····························································································································2점

          5개 이상 ·······················································································································3점

      ○ 성인범 동종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1점

          2개 ·································································································································2점

          3-4개 ····························································································································3점

          5개 이상 ·······················································································································4점

      ○ 성인범 경미죄 또는 경죄 전과의 수

          0-1개 ····························································································································0점

          2-5개 ····························································································································1점

          6-9개 ····························································································································2점

          10개 이상 ····················································································································3점

      ○ 1년 이상 실형 전과 여부

          있음 ·······························································································································6점

      ○ 1년 미만 실형 전과 여부

          있음 ·······························································································································3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취소에 관한 전력 여부

          있음 ·······························································································································2점

      ○ 소년범 전과의 수(경미범죄, 경죄, 중죄)

          0개 ·································································································································0점

          1개 ·································································································································1점

☞ 권고형을 2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2006년도 이 에는 가석방과 수형성

을 감안한 감형을 반 하여야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되는 결의 정직

성 제도에 따른 양형기 도 필요하기 때문임  

 

◈ 재산범죄 ◈



- 85 -

          2-3개 ····························································································································2점

          4개 ·································································································································3점

          5개 이상 ·······················································································································4점

      ○ 위험한 무기 또는 흉기의 사용 또는 소지

          있음 ·······························································································································1점

      ○ 피해자 상해 유무

          있음 ·······························································································································2점

================================================================

권고 양형

◈ 8-14점 : 비구금형(Non-Prison)                                  

단순 사회내처우(Probation)   _________________

지역교정시설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_________________

지역수용시설(County Jail)   _________________

기타 제재(Other Alternative)   _________________

◈ 15점 이상 : 구금형(Prison)

교정시설 복역형(Department of Corrections)   _________________

지역교정시설(DOC at Community Corrections)   _________________

일부 집행유예형(DOC Split Sentence)   _________________          

※ 위 양형기준은 전체 사건의 75%만 적용됨을 예상하고 있고 법관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이루질 수 있음 

<재산범죄의 형기 작업지> 

      ○ 중죄 (Most Serious Conviction Offense)      

          차량 불법사용 ···········································································································32점

          신용카드 불법 소지 ·································································································39점

          1급 위조유가증권 소지 ··························································································42점

          2급 위조 ····················································································································44점

          3급 주거침입절도 ····································································································45점

          2급 절도, 2급 장물취득 ·························································································46점

          1급 절도, 1급 장물취득 ·························································································58점

          2급 주거침입절도 ····································································································70점

          1급 주거침입절도 ··································································································275점

      ○ 추가 경합범죄의 수

          0개 ·································································································································0점

          1개 ·································································································································5점

          2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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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상 ····················································································································15점

      ○ 성인범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12점

          2개 ······························································································································24점

          3개 ······························································································································36점

          4개 ······························································································································48점

          5개 ····························································································································60점

          6개 ······························································································································72점

          7개 ······························································································································84점

          8개 ······························································································································97점

          9개 ····························································································································109점

          10개 이상 ················································································································121점

      ○ 성인범 중죄 재산범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7점

          2개 ······························································································································14점

          3개 ······························································································································21점

          4개 ······························································································································27점

          5개 이상 ····················································································································34점

      ○ 1년 이상 실형 전과 유무 

          있음 ·····························································································································15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취소에 관한 전력 여부

          있음 ·······························································································································7점

      ○ 위험한 무기 또는 흉기의 사용 또는 소지

          있음 ·····························································································································37점

      ○ 범죄시 총기의 획득 여부 

          있음 ·····························································································································12점

※ 위 양형기준은 전체 사건의 75%만 적용됨을 예상하고 있고 법관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이루질 수 있음

총
일반  선고형량 (단  : 월) 가석방 불능 선고형량 (단  : 월)

하한형 간형 상한형 하한형 간형 상한형

32 13 18 23 6 9 12

100 22 49 77 6 12 19

201 81 117 154 12 18 25

재산범죄 양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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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일반  선고형량 (단  : 월) 가석방 불능 선고형량 (단  : 월)

하한형 간형 상한형 하한형 간형 상한형

302 120 135 156 24 30 36

418 114 192 240 36 48 60

<마약범죄의 형종 작업지> 

      ○ 중죄 (Most Serious Conviction Offense)      

          마리화나 또는 규제물질 소지 ·················································································1점

          중죄 마약상태 운전 ···································································································4점

          마리화나 판매 또는 배포 ·························································································6점

          별지 약물 판매 또는 배포 ·······················································································6점

      ○ 성인범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2점

          2개 ·································································································································3점

          3개 ·································································································································5점

          4개 ·································································································································6점

          5개 이상 ·······················································································································7점

      ○ 성인범 경미죄 또는 경죄 전과의 수

          0-1개 ····························································································································0점

          2-5개 ····························································································································1점

          6-9개 ····························································································································2점

          10개 이상 ····················································································································3점

      ○ 1년 이상 실형 전과 여부

          있음 ·······························································································································3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취소에 관한 전력 여부

          있음 ·······························································································································1점

      ○ 소년범 전과의 수(경미범죄, 경죄, 중죄)

          0개 ·································································································································0점

          1-2개 ····························································································································1점

          3-4개 ····························································································································2점

          5개 이상 ·······················································································································3점

      ○ 위험한 무기 또는 흉기의 사용 또는 소지

          있음 ·······························································································································1점

◈ 마약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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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양형

◈ 1-7점 : 비구금형(Non-Prison)                                  

단순 사회내처우(Probation)   _________________

지역교정시설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_________________

지역수용시설(County Jail)   _________________

기타 제재(Other Alternative)   _________________

◈ 8점 이상 : 구금형(Prison)

교정시설 복역형(Department of Corrections)   _________________

지역교정시설(DOC at Community Corrections)   _________________

일부 집행유예형(DOC Split Sentence)   _________________          

※ 위 양형기준은 전체 사건의 75%만 적용됨을 예상하고 있고 법관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이 이루질 수 있음 

<약물범죄의 형기 작업지> 

      ○ 중죄 (Most Serious Conviction Offense)      

          중죄 마약상태 운전, 마리화나 소지 ···································································42점

          규제물질 불법소지 ···································································································71점

          마리화나 판매 또는 배포 ·······················································································84점

          별지약물 판매 또는 배포 ····················································································113점

      ○ 추가 경합범죄의 수

          0개 ·································································································································0점

          1개 ······························································································································15점

          2개 ······························································································································29점

          3개 ······························································································································44점

          4개 이상 ····················································································································58점

      ○ 성인범 중죄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10점

          2개 ······························································································································20점

          3개 ······························································································································30점

          4개 ······························································································································40점

          5개 이상 ····················································································································50점

      ○ 성인범 중죄 C급 전과의 수

          0개 ·································································································································0점

          1개 ·································································································································7점

          2개 ······························································································································14점

          3개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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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28점

          5개 ······························································································································35점

          6개 ······························································································································43점

          7개 이상 ····················································································································50점

      ○ 1년 이상 실형 전과 유무 

          있음 ·····························································································································14점

총
일반  선고형량 (단  : 월) 가석방 불능 선고형량 (단  : 월)

하한형 간형 상한형 하한형 간형 상한형

42 13 23 32 6 9 12

100 13 39 65 8 18 27

200 45 87 130 24 30 36

242 45 87 130 24 30 36

 마약범죄 양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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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행 당시 련 형사사건

0 = 없거나 재 인 경우

1 = 법원 는 사법기 의 보호 찰을 받고 있는 경우

B. 소년범행 

0 = 23세 이상 는 5년간 범행 없음 는 비행사실이 1개인 경우

1 = 23세 이하이고  비행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는 1회만 비행을 범한 경우

2 = 23세 이하이고 2회 이상 비행을 범한 경우

C. 성인범 과

0 = 없음        3 = 간

2 = 음        4 = 많음

D. 형사 차 반 과

0 = 없음        1 = 있음

피고인 수                 

12. 매릴랜드주

○ 매릴랜드주 양형기 은 죄에 용되는데, 죄를 인범죄53), 

약물범죄, 재산범죄의 3가지로 구분하여 피고인 수 부분과 범죄 

수 부분을 양축으로 하는 격자식 양형기 을 설정함 

○ 먼  인범죄의 경우 피고인 수 부분은 0 부터 9 까지의 10

개 등 이, 범죄 수 부분은 1 부터 15 까지의 15개 등 이 존

재하여 150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피고인 수는 피고인의 과에 의하여 계산하는데 과를 구성하

는 요소는 아래 표와 같음 

 인범죄의 범죄 수는 선고되는 개별범죄에 하여 범죄의 

성 유형, 피해자의 상해, 무기의 사용, 피해자의 특별한 취약성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함54) 

 를 들어 범죄 피해가 없으면 “0” 으로 산정하고 범죄피해가 

있으나 비 구 이면 l 으로 산정하며, 범죄피해가 있고 그 피

53) 매릴랜드주 양형위원회는 무기와 관련되는 범죄는 모두 대인범죄로 분류하였음 

54) 재산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부여된 점우 이외에 별도로 범죄점수를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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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

과의 수

1 2 3 4 5-9 10 이상

Ⅰ 함 함 함 함 함 함

Ⅱ

함

(Ⅲ-Ⅳ 과 는 5개 

과가 결합시)

   보통    

함 함 함 함 함

Ⅲ

함

(Ⅳ-Ⅵ 과 는 6개 

과가 결합시)

보통

함 함 함 함 함

Ⅳ

함

(Ⅴ-Ⅵ 과 3개 이상 

결합시)

보통

함

(Ⅴ-Ⅵ 과 1개 이상 

는 6개 과 

결합시)

보통

함

보통

함

보통
함 함

Ⅴ

함

( 과 8개  결합시)

보통

( 과 3개 - 7개 

결합시)

경함

함

( 과 7개상 결합시)

보통

( 과 1개 - 6개  

결합시)

경함

함

( 과 6개 결합시)

보통

함

( 과 5개  결합시)

보통 함 함

Ⅵ

함

( 과 9개상 결합시)

보통

( 과 4개 - 8개 

결합시)

경함

함

( 과 8개 결합시)

보통

( 과 3개 - 7개 

결합시)

경함

함

( 과 7개 결합시)

보통

( 과23개 - 6개 

결합시)

경함

함

( 과 6개 결합시)

보통

함

( 과 10개 이상 

결합시)

보통
함

Ⅶ 경함 경함 경함 경함 보통 함

해가 구 이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2 을 산정

함.  무기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 , 총기 아닌 무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1 , 총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2 을 부여함. 한

편 피해자가 특별히 취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0 , 피해자가 취약

한 경우에는 1 으로 계산함

○ 피고인의 과는 아래 표를 사용하여 ‘경함’, ‘보통’, ‘ 함’으로 

정되며 피고인에게 과가 없으면 과 수는 0 , 경함에 해당하

면 1 , 보통에 해당하면 3 , 함에 해당하면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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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

피고인 수

0 1 2 3 4 5 6 7 이상

1 P P P-3M 3M-1Y 3M-18M 3M-2Y 6M-2Y 1Y-3Y

2 P-6M P-1Y P-18M 3M-2 6M-3Y 1Y-5Y 18Y-5Y 3Y-8Y

3 P-2Y P-2Y 6M-3Y 1Y-5Y 2Y-5Y 3Y-7Y 4Y-8Y 5Y-10Y

4 P-3Y 6M-4Y 1Y-5Y 2Y-5Y 3Y-7Y 4Y-8Y 5Y-10Y 5Y-12Y

5 3M-4Y 6M-5Y 1Y-6Y 2Y-7Y 3Y-8Y 4Y-10Y 6Y-12Y 8Y-15Y

6 1Y-6Y 2Y-7Y 3Y-8Y 4Y-9Y 5Y-10Y 7Y-12Y 8Y-13Y 10Y-20Y

7 3Y-8Y 4Y-9Y 5Y-10Y 6Y-12Y 7Y-13Y 9Y-14Y 10Y-15Y 12Y-20Y

8 4Y-9Y 5Y-10Y 5Y-12Y 7Y-13Y 8Y-15Y 10Y-18Y 12Y-20Y 15Y-25Y

9 5Y-10Y 7Y-10Y 8Y-15Y 10Y-15Y 12Y-18Y 15Y-25Y 18Y-30Y 20Y-30Y

10 10Y-18Y 10Y-21Y 12Y-25Y 15Y-25Y 15Y-30Y 18Y-30Y 20Y-35Y 20Y-L

11 12Y-20Y 15Y-25Y 18Y-25Y 20Y-30Y 20Y-30Y 25Y-35Y 25Y-40Y 25Y-L

12 15Y-25Y 18Y-25Y 18Y-30Y 20-35Y 20Y-35Y 25Y-40Y 25-L 25Y-L

13 20Y-30Y 25Y-35Y 25Y-40Y 25-L 25-L 30-L L L

14 20Y-L 25-L 28-L 30-L L L L L

15 25Y-L 30-L 35-L L L L L L

P = 사회내처우, M = 월, Y = 년, L = 종신형

○ 이러한 범죄 수와 피고인 수 계산을 통하여 최종 으로 용

되는 양형기 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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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

피고인 수

0 1 2 3 4 5 6 7 이상

Ⅶ P P P P-1M P-3M P-6M 3M-6M 6M-2Y

Ⅵ 재 Ⅵ 등  성 유형에 해당하는 마약범죄가 없음

Ⅴ P-6M P-12 3M-12M 6M-18M 1Y-2Y 1.5Y-2.5Y 2Y-3Y 3Y-4Y

Ⅳ P-12M P-18M 6M-18M 1Y-2Y 1.5Y-2.Y5 2Y-3Y 3Y-4Y 3.5Y-10Y

Ⅲ-A P-18M P-2Y 6M-2Y 1Y-4Y 2Y-6Y 3Y-8Y 4Y-12Y 10Y-20Y

Ⅲ-B 6M-3Y 1Y-3Y 18M-4Y 3Y-7Y 4Y-8Y 5Y-10Y 7Y-14Y 12Y-20Y

Ⅲ-C 1Y-4Y 2Y-5Y 3Y-6Y 4Y-7Y 5Y-8Y 6Y-10Y 8Y-15Y 15Y-25Y

Ⅱ 20Y-24Y 22Y-26Y 24Y-28Y 26Y-30Y 28Y-32Y 30Y-36Y 32Y-37Y 35Y-40Y

P = 사회내처우, M = 월, Y = 년

Ⅲ-A : 마리화나 45kg  MDMA 750g 수

Ⅲ-B : 마리화나 는 MDMA가 아닌 경우( 수를 제외함)

Ⅲ-C : 마리화나 는 MDMA가 아닌 경우

○ 마약범죄에 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의 성에 따

른 범죄 수에 따라 8개의 등 과 피고인 수에 따라 8개의 등

이 나 어져 64개의 선고형 역이 제시됨

○ 재산범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의 성에 따른 범

죄 수에 따라 6개의 등 과 피고인 수에 따라 8개의 등 이 

나 어져 48개의 선고형 역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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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

피고인 수

0 1 2 3 4 5 6 7 이상

Ⅶ P-1M P-3M 3M-9M 6M-1Y 9M-18M 1Y-2Y 1Y-3Y 3Y-5Y

Ⅵ P-3M P-6M 3M-Y1 6M-2Y 1Y-3Y 2Y-5Y 3Y-6Y 5Y-10Y

Ⅴ P-6M P-1Y 3M-2Y 1Y-3Y 18M-Y5 3Y-7Y 4Y-8Y 8Y-15Y

Ⅳ P-1Y 3M-2Y 3M-3Y 1Y-4Y 18M-5Y 3Y-8Y 5Y-12Y 10Y-20Y

Ⅲ P-2Y 6M-3Y 9M-5Y 1Y-5Y 2Y-8Y 3Y-10Y 7Y-15Y 15Y-30Y

Ⅱ 2Y-5Y 3Y-7Y 5Y-8Y 5Y-10Y 8Y-15Y 10Y-18Y 12Y-20Y 15Y-40Y

P = 사회내처우, M = 월, Y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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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주리주

○ 미주리주 양형기 은 죄에 하여 용되며 범죄유형별로 작성

되어 있음

○ 양형지침서(Recommended Sentencing User Guide)에는 범죄유형

별 권고양형표와 개별범죄별 권고양형표 두 가지가 기재됨

 범죄유형별 권고양형표는 ① 폭력범죄, ② 성폭력  아동학  

범죄, ③ 비폭력범죄, ④ 마약범죄, ⑤ 약물 운 범죄 등 5가지 

범죄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각 범죄유형마다 형벌법규에서 규정된 

A , B , C , D  죄별로 별도의 권고양형표가 작성되어 있

으므로 결국 모두 20개로 구성되어 있음

 개별범죄별 권고양형표는 개별범죄별로 용법조,  5가지 범죄

유형 에서 해당되는 범죄유형과 범죄의 성에 따른 구분, 

개별  양형요소에 따른 구분 등을 표시하여 과등 에 따라 권

고양형을 표시하고 있음. 한 권고양형 이외에 피고인 험 수

에 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내처우의 합성 여

부나 가석방 여부와 시기에 하여 참조하기 한 것임 

○ 권고양형표에는 범죄의 성에 따라 높음, 간, 낮음으로 구분

하여 권고양형을 표시하고 있음

 범죄의 성에 따른 분류는 동일한 범죄유형에 속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범죄의 특성과 종 의 양형실무상 나타난 형종과 형기

를 기 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유형의 범죄들  개별죄명마다 

높음, 간, 낮음 에서 하나로 정해져 있음

 를 들면 같은 C  죄에 해당하는 도죄에서 500불-2500불

의 재화나 용역에 한 도는 C  죄의 “낮음”에 해당하고, 

차량 도는 C  죄의 “ 간”에 해당하며, 무수암모니아 

도는 C  죄의 “높음”에 해당힘

 개별죄명별 성 등 은 개별범죄별 권고양형표를 찾아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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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79.3%

16.8

92.0%

17.2

89.2%

17.7

97.1%

17.7

93.1%

17.6

알 수 있고, 범죄유형별 권고양형표에는 범죄의 성에 따라 

구분된 권고양형만 표시되어 있음 

○ 범죄의 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개별 인 사안에서 나타나는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가 형, 추정형, 감경형으로 3가지로 다시 

세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해당사건에서 가 ․감경요소가 있으면 권고양형표의 가 양형과 

감경양형이 권고양형이 되고 이러한 가 ․감경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추정양형이 권고양형이 됨

 어떠한 양형요소가 가 요소 는 감경요소로 고려되는지는 범죄

유형별로 권고양형표 다음에 열거되어 있으나 범죄유형별로 약간

의 차이가 있을 뿐 동소이함

○ 미주리주 양형기 은 권고  효력을 가지므로 양형기 표에 나열

된 가 ․감경사유는 한정 인 것이 아니라 시 인 것임

○ 권고양형표의 세로축은 범죄의 성에 따른 구분과 양형요소에 

따른 구분에 따라 표시되고 가로축에는 피고인의 범죄등 이 표

시됨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권고양형란에 표시된 권고양형의 종

류는 구 형과 비구 형으로 별됨

 구 형은 형기를 “년”으로 표시하고, 비구 형은 집행유 , 사회

내처우, 치료명령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먼  폭력범죄에 한 양형기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97 -

범죄

성

높음

감경 사회내처우 10 15 20 25

간 10 15 20 25 30

가 15 20 25 30 30

간

감경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5 20

간 10 12 15 20 25

가 14 16 20 25 30

낮음

감경 집행유 치료명령 10 12 15

간 치료명령 10 12 15 17

가 12 14 15 17 20

[B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49.5%

8.5

64.1%

9.9

76.8%

8.6

76.1%

8.9

79.5%

11.4

범죄

성

높음

감경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8 10

간 치료명령 6 8 10 12

가 6 8 10 12 15

간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7 9

간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7 9 11

가 5 7 9 11 12

낮음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7 9

간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5 7 8

가 5 5 7 8 9

 ※ C   D  죄에 한 권고양형표 생략

○ 가 요소

 ( 한 가 요소)

  -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무도한 경우



- 98 -

  - 고의 으로 여러 사람의 상해 는 사망의 험을 창출하는 경우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험한 흉기를 사용하 으나 흉기 련 정상

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한 가 요소는 감경요소에 의하여 상쇄될 수 없음

 (기타 가 요소)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험한 흉기를 소지하 어나 흉기 련 내용

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손해를 가함. 손해

가 범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 피해자에 한 심각한 육체 , 감성  상처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

학 , 정신  건강 장애가 유발되고 그 상처의 충격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고인이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다른 사유로 감독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른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로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가 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감경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 약물 련 범행에서 피고인이 치료 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그 방을 

한 계획이 있을 경우. 다만 법원의 치료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상해나 험을 회피하려고 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손실이나 상처를 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피고인이 미수

범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피고인이 법집행기 에 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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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67.0%

15.3

89.3%

13.0

96.2%

15.5

100%

18.2

100%

17.2

범죄

성

높음

감경 사회내처우 10 15 20 25

간 12 15 20 25 30

가 15 20 25 30 30

간

감경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5 20

간 10 12 15 20 25

가 12 15 20 25 30

낮음

감경 집행유 치료명령 10 12 15

간 치료명령 10 12 15 20

가 10 12 15 20 25

[B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59.6%

9.0

94.7%

8.5

81.8%

7.7

100.0%

14.5

100.0%

12.0

범죄

성

높음

감경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7 8 10

간 치료명령 7 8 10 15

가 7 8 10 15 15

간

감경 집행유 치료명령 6 7 8

간 치료명령 5 7 8 10

가 5 7 8 10 15

  - 피고인이 범행이  범행을 지르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 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로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성폭력  아동학  범죄에 한 양형기 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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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5 6 7

간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7 8

가 5 6 7 8 10

 ※ C   D  죄에 한 권고양형표 생략

○ 가 요소

 ( 한 가 요소)

  -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무도한 경우

  - 고의 으로 여러 사람의 상해 는 사망의 험을 창출하는 경우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험한 흉기를 사용하 으나 흉기 련 정상

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제566장의 죄에 한 과가 있고 처벌법규가 과를 반 하

고 있지 않은 경우

  - 한 가 요소는 감경요소에 의하여 상쇄될 수 없음

 (기타 가 요소)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험한 흉기를 소지하 어나 흉기 련 내용

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손해를 가함. 손해

가 범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 피해자에 한 심각한 육체 , 감성  상처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

학 , 정신  건강 장애가 유발되고 그 상처의 충격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고인이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다른 사유로 감독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른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로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가 요소로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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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범죄

성

높음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2

간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2 14 15

가 치료명령 12 13 15 20

간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2

간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2 14 15

가 치료명령 12 13 15 20

낮음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2

간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2 14 15

가 치료명령 12 13 15 20

[B  죄]

과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감경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 약물 련 범행에서 피고인이 치료 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그 방을 

한 계획이 있을 경우. 다만 법원의 치료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상해나 험을 회피하려고 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손실이나 상처를 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피고인이 미수

범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피고인이 법집행기 에 조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이  범행을 지르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 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로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한편 비폭력 범죄의 양형기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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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10.1%

6.6

39.6%

6.6

70.9%

7.9

71.4%

8.9

55.0%

9.2

범죄

성

높음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8

간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8 10

가 치료명령 6 8 10 12

간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8

간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8 10

가 치료명령 5 8 10 12

낮음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간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8

가 사회내처우 5 6 8 10

 ※ C   D  죄에 한 권고양형표 생략

○ 가 요소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 으나, 

유죄로 인정된 범행내용에 흉기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폭력범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손해를 가함. 손해

가 범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해자에 한 심각한 육체 , 감성  상처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

학 , 정신  건강 장애가 유발되고 그 상처의 충격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고인이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다른 사유로 감독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른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가 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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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A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14.4%

12.1

17.0%

9.8

47.8%

12.5

58.3%

10.7

66.7%

15.3

범죄

성

높음

감경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3

간 집행유 사회내처우 10 13 15

가 치료명령 10 13 15 20

간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간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3

가 치료명령 치료명령 10 13 18

낮음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간 집해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2

가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2 15

○ 감경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 약물 련 범행에서 피고인이 치료 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그 방을 

한 계획이 있을 경우. 다만 법원의 치료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상해나 험을 회피하려고 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손실이나 상처를 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피고인이 미수

범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피고인이 법집행기 에 조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이  범행을 지르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 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마약범죄의 양형기 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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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8.9%

7.1

24.4%

7.3

47.3%

8.0

52.9%

8.2

50.0%

8.1

범죄

성

높음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간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10 12

가 치료명령 치료명령 10 12 15

간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8

간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8 10

가 치료명령 치료명령 8 10 12

낮음

감경 집행유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간 집행유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8

가 사회내처우 치료명령 6 7 10

○ 가 요소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 으나, 

유죄로 인정된 범행내용에 흉기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폭력범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불법약물이나 규제물질이나 그 원로를 소유하고 

있거나 불법약물 제조에 필요한 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로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가 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감경요소

  - 약물 련 범행에서 피고인이 치료 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그 방을 

한 계획이 있을 경우. 다만 법원의 치료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상해나 험을 회피하려고 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손실이나 상처를 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피고인이 미수

범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피고인이 법집행기 에 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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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범죄

성

높음

감경 치료명령 치료명령 치료명령 10 10

간 10 10 10 10 10

가 10 10 10 10 10

간

감경 치료명령 치료명령 치료명령 10 10

간 10 10 10 10 10

가 10 10 10 10 10

낮음

감경 치료명령 치료명령 치료명령 10 10

간 10 10 10 10 10

가 10 10 10 10 10

[B  죄]

과

1등 2등 3등 4등 5등

2004년
실형률

평균 형기

범죄

성

높음

감경 치료명령 치료명령 치료명령 5 5

간 5 5 5 6 8

가 5 5 5 8 10

간 감경 치료명령 치료명령 치료명령 5 5

  - 피고인이 범행이  범행을 지르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 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약물 운  범죄의 양형기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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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5 5 5 6 8

가 5 5 5 8 10

낮음

감경 치료명령 치료명령 치료명령 5 5

간 5 5 5 6 8

가 5 5 5 8 10

○ 가 요소

  - 범행도  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유죄로 인

정된 범행내용에 흉기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폭력범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 피고인에게 동종 과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손해를 가함. 손해

가 범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해자에 한 심각한 육체 , 감성  상처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

학 , 정신  건강 장애가 유발되고 그 상처의 충격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피고인이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다른 사유로 감독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른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가 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감경요소

  - 약물 련 범행에서 피고인이 치료 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그 방을 

한 계획이 있을 경우. 다만 법원의 치료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상해나 험을 회피하려고 하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손실이나 상처를 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피고인이 미수

범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피고인이 법집행기 에 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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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범행이  범행을 지르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 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 법원 는 양형평가보고서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다른 감경요소로서 양형

의 목 과 련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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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워싱턴주

○ 워싱턴주 양형기 은 1984. 7. 1.부터 시행되었고, 죄에 하여 

용되는데 크게 성인범에 한 양형기 과 소년범에 한 양형

기 으로 구분되며, 성인범에 한 양형기 은 일반 죄에 한 

양형기 과 마약 죄의 양형기 의 2가지가 있음

○ 먼  성인범  일반 죄에 한 양형기 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

럼 범죄 성에 따라 16개 등 으로, 범죄인 수에 따라 10개 

등 으로 나 어져 160개의 선고형 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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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범  마약 죄에 한 양형기 은 범죄 성에 따라 3개 

등 으로, 범죄인 수에 따라 3개 등 으로 나 어져 9개의 선고

형 역을 제시함 

○ 소년범에 한 양형기 은 아래와 같음

  LS(지역  제재, Local Sanctions) : 0∼30일 구  and/or

                                   0∼12개월 사회 내 감독 and/or

                                   0∼150 시간 사회 사 and/or

                                   0불∼500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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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타주

○ 유타주는 경험  근방법에 의하여 죄에 용되는 권고  양

형기 을 설정함

○ 유타주는 1998년경 성인범에 하여, 1997년경 소년범에 한 양

형기 을 설정하 는데, 성인범 양형기 은 다시 일반 죄에 한 

양형기 과 성범죄에 한 양형기 으로 구분됨

○ 먼  성인범에 한 양형기 은 범죄 력에 하여 수를 부여

하여 5개 등 으로 나 고(0 ∼3 은 1등 , 4 ∼7  2등 , 8

∼11  3등 , 12  ∼15  4등 , 16  이상 5등 ) 범죄 성

에 따라 11등 으로 나 어 55개의 선고 역을 제시하며, 가 요

소와 감경요소를 나열하고 있음

○ 성범죄는 범죄 력에 하여 수를 부여하여 3개 등 으로 나

고(0 ∼3 은 1등 , 4 ∼6  2등 , 7  이상 3등 ) 범죄 

성에 따라 11등 으로 나 어 33개의 선고 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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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년범에 한 양형기 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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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량 범 요건

미국 연방

(상한이 하한의 

25% 는 6개월 

 장기의 것을 

과할 수 없음)

6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1 ∼ 18

범죄 력 Ⅱ & 범죄등  1 ∼ 17

범죄 력 Ⅲ & 범죄등  1 ∼ 16

범죄 력 Ⅳ & 범죄등  1 ∼ 14

범죄 력 Ⅴ & 범죄등  1 ∼ 12

범죄 력 Ⅵ & 범죄등  1 ∼ 11 

7개월 ∼ 10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19 ∼ 22

범죄 력 Ⅱ & 범죄등  18 ∼ 21

범죄 력 Ⅲ & 범죄등  17 ∼ 20

범죄 력 Ⅳ & 범죄등  15 ∼ 18

범죄 력 Ⅴ & 범죄등  13 ∼ 16

범죄 력 Ⅵ & 범죄등  12 ∼ 15

11개월 ∼ 14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23 ∼ 25

범죄 력 Ⅱ & 범죄등  22 ∼ 24

범죄 력 Ⅲ & 범죄등  21 ∼ 23

범죄 력 Ⅳ & 범죄등  19 ∼ 21

범죄 력 Ⅴ & 범죄등  17 ∼ 19

범죄 력 Ⅵ & 범죄등  16 ∼ 18

15개월 ∼ 19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26 ∼ 28

범죄 력 Ⅱ & 범죄등  25 ∼ 27

범죄 력 Ⅲ & 범죄등  24 ∼ 26

범죄 력 Ⅳ & 범죄등  22 ∼ 24

범죄 력 Ⅴ & 범죄등  20 ∼ 22

범죄 력 Ⅵ & 범죄등  19 ∼ 21

별지2

양형기 상 형량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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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 30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29 ∼ 32

범죄 력 Ⅱ & 범죄등  28 ∼ 31

범죄 력 Ⅲ & 범죄등  27 ∼ 30

범죄 력 Ⅳ & 범죄등  25 ∼ 29

범죄 력 Ⅴ & 범죄등  23 ∼ 27

범죄 력 Ⅵ & 범죄등  22 ∼ 26

32개월 ∼ 47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33 ∼ 36

범죄 력 Ⅱ & 범죄등  32 ∼ 35

범죄 력 Ⅲ & 범죄등  31 ∼ 34

범죄 력 Ⅳ & 범죄등  30 ∼ 33

범죄 력 Ⅴ & 범죄등  28 ∼ 32

범죄 력 Ⅵ & 범죄등  27 ∼ 31

52개월 ∼ 81개월

범죄 력Ⅰ & 범죄등  37 ∼ 41

범죄 력 Ⅱ & 범죄등  36 ∼ 40

범죄 력 Ⅲ & 범죄등  35 ∼ 39

범죄 력 Ⅳ & 범죄등  34 ∼ 38

범죄 력 Ⅴ & 범죄등  33 ∼ 37

범죄 력 Ⅵ & 범죄등  32 ∼ 36

360개월 편차부터 

무기징역 가능까지

범죄 력Ⅰ & 범죄등  42

범죄 력 Ⅱ & 범죄등  41 ∼ 42

범죄 력 Ⅲ & 범죄등  40 ∼ 42

범죄 력 Ⅳ & 범죄등  39 ∼ 42

범죄 력 Ⅴ & 범죄등  38 ∼ 42

범죄 력 Ⅵ & 범죄등  37 ∼ 42

무기징역 범죄등  43(범죄 력과 무 )

미네소타주

(일반 죄 형량

범 임, 형량범 는 

기 형의 85% ∼ 

120%)

5개월
범죄 력 6 & 범죄등  Ⅰ

범죄 력 4 & 범죄등  Ⅲ

7개월

범죄 력 6 & 범죄등  Ⅰ, Ⅱ

범죄 력 5 & 범죄등  Ⅲ

범죄 력 4 & 범죄등  Ⅳ

9개월 ∼ 12개월 범죄 력 5, 6 & 범죄등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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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력 4 & 범죄등  Ⅴ

범죄 력 3 & 범죄등  Ⅴ, Ⅵ

14개월 ∼ 18개월

범죄 력 6 & 범죄등  Ⅴ

범죄 력 5 & 범죄등  Ⅴ, Ⅵ

범죄 력 4 & 범죄등  Ⅵ

범죄 력 3 & 범죄등  Ⅶ

범죄 력 0 & 범죄등  Ⅷ 

19개월 ∼ 22개월

범죄 력 6 & 범죄등  Ⅵ, Ⅶ

범죄 력 4, 5 & 범죄등  Ⅶ

범죄 력 1 & 범죄등  Ⅷ

23개월 ∼ 33개월
범죄 력 2 ∼ 5 & 범죄등  Ⅷ

범죄 력 0, 1 & 범죄등  Ⅸ

37개월 ∼ 57개월

범죄 력 6 & 범죄등  Ⅷ, Ⅸ

범죄 력 2 ∼ 5 & 범죄등  Ⅸ

범죄 력 0, 1 & 범죄등  Ⅹ

63개월 ∼ 134개월
범죄 력 2 ∼ 6 & 범죄등  Ⅹ, Ⅺ

범죄 력 0, 1 & 범죄등  Ⅺ

워싱턴 D.C.

(일반 죄)

11개월 ∼ 15개월 범죄 력 A ∼ C & 범죄등  Group 9

17개월 ∼ 24개월
범죄 력 A ∼ C & 범죄등  Group 7, 8

범죄 력 D & 범죄등  Group 7 ∼ 9

42개월 범죄 력 A ∼ D & 범죄등  Group 6

48개월 범죄 력 A ∼ D & 범죄등  Group 5

72개월 범죄 력 A ∼ D & 범죄등  Group 4

90개월 범죄 력 A ∼ D & 범죄등  Group 3

144개월 범죄 력 A ∼ D & 범죄등  Group 2

360개월 범죄 력 A ∼ D & 범죄등  Group 1

펜실베니아주

10개월 ∼ 12개월

범죄 력 0 & 범죄등  9

범죄 력 1 ∼ 5& 범죄등  9, 10

범죄 력 상습등 & 범죄등  7 ∼ 10

14개월 ∼ 18개월
범죄 력 0 & 범죄등  10 ∼ 13

범죄 력 1 ∼ 상습등 & 범죄등  1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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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까지

(양형기 표상 

하한은 72개월부터 

204개월)

범죄 력 1 ∼ 상습등 & 범죄등  14

노스캐롤라이나주

( 죄)

1개월 ∼ 2개월
범죄 력 Ⅰ∼ Ⅵ & 범죄등  Ⅰ

범죄 력 Ⅰ∼ Ⅳ & 범죄등  H

3개월 ∼ 6개월

범죄 력 Ⅰ, Ⅱ & 범죄등  E ∼ G

범죄 력 Ⅲ, Ⅳ & 범죄등  F, G

범죄 력 Ⅴ, Ⅵ & 범죄등  G, H

7개월 ∼ 16개월

범죄 력 Ⅰ & 범죄등  C, D

범죄 력 Ⅱ & 범죄등  D

범죄 력 Ⅲ, Ⅳ & 범죄등  E

범죄 력 Ⅴ, Ⅵ & 범죄등  E, F

20개월 ∼ 30개월

범죄 력 Ⅱ & 범죄등  C

범죄 력 Ⅲ ∼Ⅴ & 범죄등  C, D

범죄 력 Ⅵ & 범죄등  D

32개월 ∼ 52개월

범죄 력 Ⅰ & 범죄등  B1, B2

범죄 력 Ⅱ∼Ⅳ & 범죄등  B2

범죄 력 Ⅵ & 범죄등  C

58개월 ∼ 77개월
범죄 력 Ⅱ∼Ⅳ & 범죄등  B1

범죄 력 Ⅴ, Ⅵ & 범죄등  B2

87개월 범죄 력 Ⅴ & 범죄등  B1

96개월 범죄 력 Ⅵ & 범죄등  B1

아칸소주

(구 형 역) 

9.6개월 ∼18개월

범죄 력 0, 1 & 범죄등  8

범죄 력 3 & 범죄등  7

범죄 력 4 & 범죄등  6, 7

범죄 력 5 & 범죄등  4, 5

24개월 ∼36개월

범죄 력 0 & 범죄등  9, 10

범죄 력 1 & 범죄등  9

범죄 력 2, 3 & 범죄등  8

범죄 력 5 & 범죄등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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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개월 ∼52.8개월

범죄 력 1 & 범죄등  10

범죄 력 2, 3 & 범죄등  9, 10

범죄 력 4 & 범죄등  8

60개월 ∼78개월
범죄 력 4 & 범죄등  9, 10

범죄 력 5 & 범죄등  8∼10

델라웨어주

( 죄)55)

6개월 CLASS G(violent)

9개월 CLASS F(violent)

1년 CLASS C(nonviolent)

2년 CLASS D(violent)

30개월 CLASS C(violent)

3년 CLASS B

미시건주

60개월∼235개월 Class M2

14개월∼180개월 Class A

18개월∼61개월 Class B

11개월∼56개월 Class C

9개월∼38개월 Class D

3개월∼19개월 Class E

3개월∼15개월 Class F

3개월∼18개월 Class G

1개월∼17개월 Clas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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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구 형 역)

10개월∼12개월 범죄 력 D, E & 범죄등  4

18개월∼25개월

범죄 력 A, B & 범죄등  6

범죄 력 C & 범죄등  5,6

범죄 력 D & 범죄등  5

30개월∼42개월
범죄 력 A∼C & 범죄등  7

범죄 력 E & 범죄등  5,6

48개월∼60개월
범죄 력 A∼C & 범죄등  8

범죄 력 D & 범죄등  7

72개월∼102개월 
범죄 력 D & 범죄등  8

범죄 력 E & 범죄등  7,8

알라바마주

47개월∼864개월 인범죄

10개월∼96개월 재산범죄

19개월∼85개월 마약범죄

매릴랜드주

(구 형 역)

9개월∼15년 인범죄

6개월∼25년 재산범죄

9개월∼10년 마약범죄

워싱턴주

(일반 죄)
2개월∼6개월

범죄 력 0 & 범죄등  Ⅰ∼Ⅷ

범죄 력 1 & 범죄등  Ⅰ∼Ⅶ

범죄 력 2 & 범죄등  Ⅰ,Ⅱ, Ⅳ∼Ⅵ

범죄 력 3 & 범죄등  Ⅰ, Ⅲ∼Ⅴ

범죄 력 4 & 범죄등  Ⅰ∼Ⅳ

범죄 력 5 & 범죄등  Ⅱ, Ⅲ

범죄 력 6 & 범죄등  Ⅰ, Ⅱ

범죄 력 7, 8 & 범죄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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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12개월

범죄 력 0 & 범죄등  Ⅸ

범죄 력 1 & 범죄등  Ⅷ, Ⅸ

범죄 력 2 & 범죄등  Ⅲ, Ⅶ, Ⅷ

범죄 력 3 & 범죄등  Ⅱ, Ⅵ∼Ⅷ

범죄 력 4 & 범죄등  Ⅴ∼Ⅶ

범죄 력 5 & 범죄등  Ⅰ, Ⅳ∼Ⅵ

범죄 력 6 & 범죄등  Ⅲ, Ⅳ

범죄 력 7 & 범죄등  Ⅱ, Ⅲ

범죄 력 8 & 범죄등  Ⅱ

범죄 력 9 & 범죄등  Ⅰ

13개월∼20개월

범죄 력 0, 1 & 범죄등  Ⅹ

범죄 력 2 & 범죄등  Ⅸ, Ⅹ

범죄 력 3 & 범죄등  Ⅸ

범죄 력 4 & 범죄등  Ⅷ, Ⅸ

범죄 력 5 & 범죄등  Ⅶ∼Ⅸ

범죄 력 6 & 범죄등  Ⅴ∼Ⅶ

범죄 력 7 & 범죄등  Ⅳ∼Ⅵ

범죄 력 8 & 범죄등  Ⅲ∼Ⅴ

범죄 력 9 & 범죄등  Ⅱ, Ⅲ

21개월∼42개월

범죄 력 0 & 범죄등  Ⅺ∼XIII

범죄 력 1, 2 & 범죄등  XI, XII

범죄 력 3, 4 & 범죄등  X∼XII

범죄 력 5 & 범죄등  X, XI

범죄 력 6 & 범죄등  VIII∼X

범죄 력 7 & 범죄등  VII∼X

범죄 력 8 & 범죄등  VI∼X

범죄 력 9 & 범죄등  I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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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월∼70개월

범죄 력 2∼4 & 범죄등  XIII

범죄 력 5 & 범죄등  XII, XIII

범죄 력 6, 7 & 범죄등  XI∼XIII

범죄 력 8 & 범죄등  XI, XII

범죄 력 9 & 범죄등  X, XI

78개월∼137개월

범죄 력 0∼7 & 범죄등  XIV, XV

범죄 력 8 & 범죄등  XIII∼XV

범죄 력 9 & 범죄등  XII∼XV

55) 경죄의 경우에는 구금형 선고시 형량 범위가 3개월임


